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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傳統的으로 理舞을 위주로 한 賽흉慣行에 따라 國土의 훌地 

化 面積이 지속적으로 增加하고 있다. 매년 약 20만기의 새로운 樓흉는 

9k마의 면적을 寶食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首都園을 비롯 

하여 全國的으로 2-10年 이내에 集團흉地의 供給이 限界에 이를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國土面積이 넓은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國土의 利用價f直를 極大

化하기 위하여 훌地面積의 縮小， 集團化， 火賽率提高 等을 위한 노력을 계 

속하고 있다. 相對的으로 國土面積이 좁고， Á口密度가 높은 우리는 理賽

率이 높은 반면 火聲率이 낮고， 個人훌 選好와 樓흉 1基堂 난3有面積이 넓 

으며， 無緣樓훌로 放置되어 있는 훌 等 國土의ι、非效率的 利用이 묘지관리 

의 문제점으로 指觸되고 있다. * ) 」;“

이러한 問題를 根本的으로 해결하고 우리됐췄에 맞는 舞쫓制度를 樹立

하기 위해 政府에서는 1993年어1 “理舞 및 훨뺑勳l 관한 홉律改표案”을 

立法據告한 바 있다. 그러나 오랜 傳統的연 .. i舞훌文化에 젖어 .있는 國民

의 意識은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여 保留‘하거l 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國民의 폭넓은 意見을 收數하여 國民的 共感帶가 형성될 수 

있는 改正案을 樹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찍이 우리나라 훌制에 관한 問題가 社會 各界 各層에서 提起되 

어온 바 그에 따른 맑究와 公聽會， 세미나도 많이 시행되었고， 響出된 問

題에 따라 改善方案이 提示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改善하고자 하는 內容

에 대한 國民의 意見이 收數된 것은 없었거나 부족하며， 특히 훌制에 관 

하여 國民의 意識 行態를 폭넓게 調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짧究結果는 關聯法의 改正 및 管理方案을 樹立하고 傳統的인 賽훌 

制度에 대한 國民의 意識變化를 위한 弘報， 양豪 戰略樹立에 寄與함으로 



써 우리나라 舞훌文化의 發展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흉地制 

度에 관하여 짧究 또는 흉地行政을 맏고 있는 관계자 분들께 -讀을 권하 

고싶다. 

연구진은 이 짧究를 위하여 실시한 現地調훌에 協助하여 주신 각 市·道

關係者와 調좁를 직접 하여 주신 社會福社士 여러분께 깊이 感謝하고 있 

으며， 또한 본 원고를 檢讀하여 주신 趙南勳 副院長， 鄭基源 博土 그리고 

標本 調훌地域 抽出과 統計 電算處理를 하여 주신 桂勳행 調흉統計室長， 

申昌雨 電算員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收緣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著者들의 意見이며 

本 짧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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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第 1 節 짧究背景 및 必要性

우리나라는 祖上을 몇拜하고， 孝를 근본으로 하는 {需敎的인 風習이 傳

統文化의 服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는 賽훌文化에 있어서도 뿌리갚게 

작용하여 理쫓똥을 위주로 한 聲흉慣1J(Funeral customs)이 定훌되어 있는 

실정이다. 

훌地制度가 안고 있는 문제를 制度的， 地理的， 慣習的 測面에서 보면 

解放 以後 무분별하게 생겨난 묘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理舞

및 흉地 等에 관한 法律(法律 第799號， 1961.1 2.)"을 제정하였고， 지금까지 

3次에 걸쳐 改正을 하여왔지만 幕地問題에 대해 法律， 行政的으로만 부분 

적으로 대응했을 뿐 실제적으로 가능한 方法論的 次元에서 구체적으로 적 

용되지 못하고 있는 寶情이다. 

地理的 要因의 문제는 우리나라 남한의 國土面積은 99，314뼈로 人口密

度가 높은 실정임에도 土地의 非效率的 利用이 增加하고 있다. 어느 시 

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士地利用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課題가 되어왔 

으며， 특히 2000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人口는 4，700만명 이상이 될 것으 

로 추정(통계청， 1993)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土地資源의 需要는 더욱 急增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흉地가 차지하는 面積은 970k미로 全國土 面積

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每年 약 9k따가 흉地化되고 있다. 또한 이 

를 국토의 이용가치 면에서 볼 때 전체 묘의 90% 가량이 土地의 可用性

이 높은 都市周邊의 야산이나 구릉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매년 20여 

만기의 새로운 분묘발생은 약 9k마의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서울의 경우 2년， 首都園 5년， 全國은 10년 이내에 集



10 

團흉地 供給이 限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4). 

慣習的인 요인은 高麗 충렬왕 이후 朱子學의 傳來에 따라 佛敎式 賽禮

가 금지당하고 朱子家禮에 의한 뿜敎式 賽禮가 시행된 이후 理賽이 慣行

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이러한 賽흉慣行은 風水地理思想의 影響으로 死

者의 空間이 個人化되고 祖上들은 吉地 즉 明堂을 찾아 家族들과 별리 떨 

어져 全國 到處에 分散되어 있기도 하다(홍석기， 1994). 이에 따라 現在

全體 흉地中 약 70%가 個Á(宗中， 先山， 家族) 훌로 흉地面積을 필요이상 

으로 넓게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位置가 地理的으로 엽然景觀을 

해치는 자리에 대부분 있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以外에도 앞으로 家族構造의 變化 즉 核家族化의 심화， 男兒가 없는 家

慶의 증가 等은 祖上훌의 管理를 孝의 근본 중의 하나로 認識하고 있는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훌地制度를 필요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고 向後 狀i兄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1993년에 理賽 및 흉地 등에 관한 法律改正案을 立法據告하게 되었다. 

改正案의 주요 骨子는 (1) 훌地面積의 基準 縮小 (2) 無緣故， 不法훌의 整

備 및 防止 (3) 時限附 훌地制의 響入 (4) 公設公園흉地， 火舞場， 納骨堂，

納骨흉 施設의 據充 (5) 뽑則彈化 등이다. 그러나 이 案은 보류된 채 훌 

地問題가 중요하다는 것을 國家나 社會一角에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 

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改표 法律案이 보류된 이유는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훌地問題는 

國民의 傳統的인 文化， 情總와 直接的인 聯關이 있는 문제로 국민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며， 앞으로 보다 폭넓은 國民의 意見

을 수렴하여 改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짧究는 國民의 傳統的인 美風良洛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벨久的이고 根本的인 改善對策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國民的 共感帶

가 형성될 수 있는 法律案 마련에 國民의 集約된 意見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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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昭究덤的 

本 짧究는 흉地制度에 관한 國民의 意識·行態를 파악함으로써 흉地制度 

의 改善方向을 模索하고 法律改正 및 弘報·햄豪 戰略樹立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目的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1. 흉地法律에 대한 認知度를 把握하기 위하여 흉地管理에 관한 法律有

無， 훌地의 面積， 場所， 申告 등에 관하여 法的으로 規制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不法흉의 擔置에 대한 意見과 法律의 

규제사항 彈化에 대한 반응 등을 알아보았다. 

2. 흉地制度에 대한 意識行態、 및 흉地 使用寶態를 파악하고자 幕地問題

의 深刻性에 대한 認識， 묘지면적 축소에 대한 의견， 흉地制度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서 화장 찬성 여부， 납골묘(당)에 대한 인지도， 시한부 

묘지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無緣故慣흉 정비에 대한 의견， 豪華훌 설 

치에 대한 의견， 共同幕地 조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舞흉行態 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3. 國民의 意識變化를 위한 弘報·탱豪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效果的인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弘報·양豪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第 2 章 昭究方法 및 先行昭究

第 1 節 짧究方法 

1. 調훌母集團 및 調훌規模 

가. 調훌母集團 

全國에서 濟州道를 포함한 모든 섬地域은 調훌對象地域에서 除外하였 

다. 이는， 交通이 불편한 섬地域에서 標本調훌區가 抽出되면 調훌費用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現地調훌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다(섬地域의 家口數는 全國 家口數의 2% 정도에 불과하다) . 

그리고 調훌對象이 되는 家口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의 家口를 포 

함시켰다. 

CD-般家口 : 원칙적으로 血緣關係를 갖는 2명 이상이 生計를 같이 

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일반적인 가구의 개념) 

(2) 1人家口 : 혼자서 방을 빌어 g吹하는 경우， 또는 屬用主는 出退

動하고 1명의 從業員이 營業場所에서 居住하는 경우 

@ 非血緣家口 : 血緣關係를 갖지 않은 5명 이하의 從業員이 함께 

宿食을 하는 경우(6명 이상의 경우에는 寄宿舍， 保育院， 養老院，

軍部餘 등과 같은 集團家口로 취급하여 調훌對象에서 除外하였다). 

調훌對象者는 家口主와 家口主의 配偶者로 하였으며， 이를 調훌對象者 

로 限定한 이유는 흉地制度의 개선방안을 樹立하는 데 가장 合理的이고 

종當性있는 意見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훌地問題를 바로 알고 있을 集團

으로 假定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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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調훌規模 

섬地域을 제외한 全國의 1990年 人口總調훌의 調훌區와 1990年 A 口總‘

調훌 이후 1994年 4月 30 日까지의 新第아파트에서 抽出한 99개 標本調훌 

區에서 調훌하였으며， 92.1%에 해당하는 2，734명에 대하여 調훌를 完T하 

였다(標本抽出에 관한 細部內容은 第2節 標本設計擺要 참조) . 

2. 現地 調훌 

가. 調훌要員 링11練 및 調흉期間 

99개 標本調훌區가 추출된 둠·面·洞의 社會福社業務를 擔當하는 社會福

파II:士(別定職 7級)를 調훌要員으로 활용하여 調흉하였으며， 調훌要員에 대 

한 敎育은 全國을 3개 地域으로 나누어 地域別로 1 日 씩 짧究者가 직 접 敎

育을 寶施하였다. 

敎育內容은 調훌目的， 調훌區 境界線確認 및 家口名總 作成要領， 標本家

口 및 調3훌對象者 選定方法， 調훌票 作成方法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現地調훌는 1994.7.25. -8.6.까지의 期間中 敎育寶施 지역별로 서로 다른 

6日間에 실시하였다. 

나. 調흉方法 

調흉要員은 配付된 調훌區 境界線 資料를 근거로 擔當 調훌區의 境界線

을 確認한 다음， 調養區 內의 모든 建物 및 施設物(假建物， 비닐하우스 

등)을 짧問하여 사람의 居住與否를 확인하여 家口名總를 作成하고， 첫번 

째 家口부터 30家口를 標本家口로 選定하였다. 그리고 첫번째 家口부터 

15번째 家口에서는 家口主를 調훌對象者로 選定하여 調훌하였으며， 16번 

째 家口부터 30번째 家口에서는 家口主의 配偶者를 調훌對象者로 選定하 

여 調호하였다(家口主의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는 家口主를 調훌하였음). 

調흉는 調훌要員이 직접 面接調훌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하여 만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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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調훌對象者가 직접 調훌票를 記入토록 의뢰하고 다음 날에 

調훌票를 回收하였으며， 回收過程에서 記入內容을 確認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調훌한 結果， 2，970 1경 중에서 92.1%에 해당하는 2，734명에 대 

하여 調훌票를 作成하였으며， 이에 관한 細部 內譯은 <表 2-1>과 같다. 

<表 2-1> 市部·都部別 調훌結果 內譯

표보 표본 표본대상자수 소사 표본1) 
Ï .. /- 가구수 •••-•••• 완료율 ..,1 

조사구T 가구수 계 조사완료 조사미완 (%) 비 

계 99 7,136 2,970 2,970 2,734 236 92.05 1/4,573 

시 부 61 4,433 1,830 1,830 1,684 146 92.02 1/5,718 
군 부 38 2,703 1,140 1,140 1,050 90 92.10 1/2,706 

註:1) 각 표본조사구별로 標本對象者 중에서 調흉完7 대상자를 標本으로 抽
出한 것으로 가정하고 算出한 全體 標本比率임. 

3. 調훌內容 

主要 調훌內容은 국민의 흉地制度에 대한 意識과 묘지사용 行態를 把握

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應答者의 人口 및 社會學的 特뾰 

- 흉地問題에 대한 意識

- 훌地制度 관련 法規에 대한 認知度 및 向後 改正에 따른 遺守 態度

- 훌地에 관한 一般的인 態度

- 父母의 훌地에 관한 意識 및 態度

- 祖上흉에 관한 實態、

- 훌地面積 縮小에 대한 意識 및 縮小에 따른 適定面積

- 훌地選定에 作用하는 諸般 要因

- 火賽에 관한 意識 및 態度

- 納骨堂(흉)에 관한 意識 및 態、度

- 個人훌에 관한 意識 및 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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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孫에 대한 훌地管理 期待 意識

- 훌地基地權， 훌地據約制， 時限附 幕地制， 훌地 →齊申告， 훌地 造成

地域 等에 대한 意識 및 態度

- 國民 意識變化를 위 한 弘報·햄豪에 관한 意見

4 .. 推定方法

이 調훌結果에 의한 各種 統計{直는 調훌完T된 2，734명을 基準으로 한 

加重標本合計f直Cweighted sample totaD와 이를 基廳로 한 平均 및 構成比

이다. 여기서 調훌完了된 結果를 그대로 合算한 單純標本合計f直Csimple

sample totaD를 使用하지 않고 加重標本合計f直를 算出한 理由는 각 標本

調훌區가 標本으로 抽出된 確率이 서로 다르고 각 調훌區에서 標本家口가 

標本으로 抽出된 確率이 調훌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調훌完7率도 調훌 

區마다 다르므로， 이에 따른 調좁區別 加重f直를 適用하는 것이 종當하기 

때문이다(구체적인 算出公式은 第2節 標本設計漸要 참조). 

5. 資料處理

이 調훌는 훌地政策 수립에 필요한 資料寬集이 主目的으로 주요 問題點

에 대한 國民의 意見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한 것으로 記述的인 分析

CDescriptive Analysis)에 局限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설 

문의 單純頻度表와 관련 내용간의 交又分析表를 提示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의 分析 및 각종 統計表는 단순표본합계치가 아닌 가중표본합계치와 

이를 근거로 한 構成比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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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標本設計 擺要

1. 考慮된 事項

가. 基鍵資料

標本調훌區 抽出을 위한 基鍵資料로는 基本的으로 1990年 人口總調훌의 

調훌區 資料 이 외에 는 다른 資料가 없으므로， 1990年 /\口總調흉의 調훌 

區를 利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標本으로 抽出된 調출區의 境界線 안에 1990年 人口總調훌 이후 

에 住흰이 많이 新集되었을 때(특히 아파트가 新짧되었을 때)에는 家口數

가 많이 增加하게 되어 境界線 안의 모든 家口를 다 調훌하는 것이 困難

하게 된다. 이러한 危險負擔을 조금이라도 減少시키기 위하여 資料收集

이 가능한 1990年 人口總調훌 이후의 新棄아파트에 대하여는 별도의 標本

調훌區를 抽出키로 하였다. 

나. 標本規模

標本規模는 주어진 鍵算과 調훌員當 1 日 業務量 등을 考慮하여 標本調

훌區數는 99개 調훌區로 하고， 調훌區當 30家口씩 총 2，970家口에서 각각 

家口主 또는 配偶者 1명씩 총 2，970명을 抽出키로 하였다. 

다. 市部·없部別 標本調훌區數 

99개의 標本調훌區를 섬地域을 除外한 市部·那部별 家口數에 比例하도 

록 배분하면 市部에 76개 調훌區와 那部에 23개 調훌區가 配分된다. 그 

런데， 市部·뿜部別 推定f直가 필수적임을 考慮하면 那部에는 標本調흉區가 

근본적으로 적어 실제로 活用價{直가 있는 資料의 生塵이 困難하므로， 鄭

部에는 2배의 加重f直를 주어 市部에서 617n 調훌區와 那部에서 38개 調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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抽出키로 하였다(市部 99 x 76/(99+23)=61, 없部 99 x (23+23)/(99+23) 

=38). 그리고 99개 標本調훌區 중에서 4개 調훌區(시부 3개 調훌區， 군부 

1개 調흉區)는 新藥아파트에서 抽出키로 하였다. 

2. 標本調훌區의 抽出

가. 1990年 A口總調훌區를 이용한 標本調훌區 抽出

1990년 A口總調훌의 調흉區別 要計表 資料에서 施設單位 調훌區와 濟

州道를 포함한 모든 섬地域의 調흉區를 除外한 普通調훌區(183，292개 調

훌區)를 市部， 물部， 面部의 順序로 1次 分類하였다(1992年 2月 l 日 에 高

陽市로 昇格된 高陽鄭은 市部로 포함). 

市部， 물部， 面部에서는 각각 單獨住흰이 가장 많은 調훌區， 아파트가 

가장 많은 調훌區， 聯立 및 多世帶住흰이 가장 많은 調훌區， 기타 調훌區 

의 순서로 2次 分類하였으며， 각 2次 分類 내에서는 다시 洞둠面 單位까 

지의 行政區域 짧號와 調훌區짧號 순서로 分類하였다. 이와 같은 順序로 

調훌區를 분류한 다음， 각 調훌區에는 그 調훌區의 人口總調훌 家口數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렴한 結果를 크기의 測度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市部에서 58개 標本調훌區외- 那部에서 37개의 標本調훌區를 크 

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系統抽出하였다. 없部의 경우에는 標本調훌 

區를 물‘部에서 먼저 抽出하고 連續하여 面部에서 抽出하였다. 

나. 新第아파트의 標本調훌區 抽出

1990年 A口總l調훌 이후 1994年 4月 30 日까지의 모든 섬地域(濟州道 포 

함)을 除外한 지역의 新藥아파트 家口數를 收集하여 정리한 結果， 市部에 

807，330家 口分과 那部에 120，460家 口分의 아파트가 新集되 었다(따라서 調

3훌區당 가구수를 70家口로 하면 市部 11，533調훌區， 염ß部 1，721調훌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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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아파트를 市部와 鄭部別로 각각 行政區域짧號 순서로 羅列하고 10 

家口를 1單位로 하는 크기의 測度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市部에서 3개의 

아파트와 뿜部에서 1개의 아파트를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任意

抽出하였다. 그리고， 標本으로 抽出된 아파트에서는 家口數가 비슷하게 

되도록 크기의 測度와 같은 수의 區域을 設定하여 層 또는 階段을 따라 

인접한 7개의 區域을 統合하여 標本調훌區로 하였다. 

다. 標本調훌區 抽出結果

1990年 人口總調훌의 調훌區와 1990年 人口總調훌 이후의 新藥아파트에 

서 標本調훌區를 抽出한 內譯을 정리한 結果는 <表 2-2>와 같다. 

<表 2-2> 標本調훌區 抽出結果 細部內譯

표 ~ 
기초자료 조사구수 크기의 측도 조사구 크기의 기초자료 

-ιr 즉도 가구수 

인구총조사조사구 
시부 138,380 850,465 58 407 4,054 
군부 43,912 272,364 37 262 2，않6 

신축아파트 

시부 11,533 80,733 3 22 222 
군부 1,721 12,046 l 7 73 
계 196,546 1,215,608 99 698 6,935 

3. 標本家口 및 對象者의 抽出

現地調훌段階에서 調훌要員이 調훌區의 境界線을 確認한 다음， 調훌區 

境界線 내의 모든 家口의 家口名續를 작성한 다음， 첫번째 家口부터 30家

口를 標本家口로 選定하였다. 그리고 첫번째 家口부터 15번째 家口에서 

는 家口主를 調훌토록 하였으며， 16번째 家口부터 30번째 家口에서는 家

口主의 配偶者를 調훌토록 하였다. 이 때， 家口主의 配偶者가 없는 경우 

에는 家口主를 調훌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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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本家口의 選定에서 標本家口를 系統抽出하거나 單純任意抽出하는 方

法도 있으나， 調훌區 내의 家口名稱作成 및 標本家口의 選定은 現地調훌 

要員이 하여야 함으로 標本家口 抽出節次는 가급적 단순하여야 한다. 그 

런데 系統抽出의 경우에는 抽出間隔을 계산하고 이 抽出間隔을 적용하여 

標本家口를 抽出하여야 하며， 單純任意抽出의 경우에는 亂數表를 사용하 

여야 하는 등 복잡하므로 家口名博에서 첫번째 家口부터 30번째 家口를 

標本家口로 選定하는 가장 單純한 方法을 택하였다. 

4. 推定方法

이 調훌結果에 의한 각종 統計植는 調훌完7된 2，734명을 基準으로 한 

加重標本合計f直(weighted sample totaD와 이 를 基魔로 한 平均 및 構成比

이다. 여기서 加重標本合計順는 다음과 같이 算出하였다. 

위의 공식에서 

X’=홍gM’ hiXhi 

Mrhi = Mhi(A/F 우 MhAhi) 

M hi = (Sh!nhiShi)(A’ hJAh) 

X ’ = 어 떤 特性 X를 갖는 對象者數의 加重標本合計f直

x 特性 X를 갖는 것으로 調훌된 對象者數

M’ = 加重標本合計f直 算出用 乘數

M 調훌母集團의 總家口數 推定用 乘數

À 家 口數(標本+非標本)

A 標本으로 選定된 調훌對象者 중의 調훌完7 對象者數

n 標本調훌區數 

s 크기의 測度

h = 層(기초자료의 종류 및 시부·군부)을 나타내는 愈字

= 標本調훌區를 나타내는 愈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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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先行짧究 

理賽寫主의 傳統的인 賽훌慣行을 改善하고， 效率的인 흉地制度를 樹立

하기 위한 先行짧究는 關係當局을 비롯하여 學界， 짧究機關 等 여러분야 

에서 途行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그간 國內에서 이루어진 調훌짧究 結果

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자 한다. 

1. 制度改善을 위한 昭究

그간 이루어진 짧究中 制度改善을 목적으로 한 짧究가 제일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우리나라 훌制上의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實際

改善하고자 하는 制度 內容에 대한 國民의 意見을 調훌한 짧究는 制限되 

어 있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내 

용을 간단히 요약하였다. 

가. 行政資料를 통해 묘지제도의 問題點을 導出하고 개선점을 提示한 

연구로， 個人훌를 柳制하고 묘지면적을 縮小하기 위해서는 공·사설 

集團흉地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關聯 法規를 개정하고 이를 社

會指導層이 率先畢範하여 지키도록 한다. 공설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묘) 확대설치를 위해 정부의 據算을 據大支援하고， 학교교 

육 등을 통해 햄豪을 하여 제도개선의 成果를 提高한다(朴輔均， 

1983) , 

나. 文敵을 통한 묘지제도 考察과， 行政資料를 통해 實態를 파악하고， 

全國 規模로 1 ，860명을 대상으로 훌制에 대한 問題意識， 賽禮類型，

省흉行態 및 改善方案 等에 대한 設問調훌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不法훌， 無緣故幕의 實態 把握을 위해 一齊申告를 하도록 하고， 新

規 묘지 設置基準을 彈化하며， t홈흉 171당 일반 묘의 경우 30m'/ 

기， 집단묘지는 6m'/기로 縮小하면 약 320k마의 면적 縮小效果가 있 

으므로 適定面積 基準으로 축소토록 한다. 또한 사설공원묘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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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당(묘) 設置基準을 彈化하여 環境을 개선토록 하며， 傳統的 意識

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弘報·탱豪을 실시할 것을 提示하였다. 

主要結果는 本 짧究資料와 함께 比較說明하였다(尹陽洙 外， 1987), 

다. 묘지면적의 縮小， 사설 개인묘지 許可뼈制， 時限附幕地制 도입， 묘 

지의 集團化 등을 위해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無緣樓흉 정비를 위 

한 흉地申告制 도입 등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을 行政資料 分

析을 통해 提示하였다(鄭薰澤， 1990), 

라. 參考文敵， 行政資料를 통해 문제점을 響出하고， 경기도 일원의 指

핵훌層， 學生， 農民 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公園훌地를 확 

대 설치하여 흉地를 集團化함으로써 토지의 利用效果를 높일 것을 

提示하고 있다(李判石， 1973) , 

마. 대구직할시를 중심으로 行政資料를 통해 묘지 법률의 寶效性을 提

高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補完하고 묘지에 대한 문제를 國民에게 

양豪하여 賽法을 改善할 것을 제시 하였다(高仁德， 1991). 

바. 參考文敵， 行政統計資料를 통해 火舞率을 제고하기 위해 政策的으 

로 제도를 彈化하고， 많存의 無緣故흉， 不法훌를 정비하기 위한 방 

법을 模索하며， 시설묘지를 정책적으로 支援하여 改善할 것을 主

觀的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朴洪潤， 1985), 

사. 훌地制度 전반에 관한 改善을 g 的으로 1982-1991년까지 6차에 

걸쳐 住民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國民的 合意를 위해 계몽을 강 

화하고， 전국묘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無緣樓흉， 不法훌를 찾아내 

어 整備하며， 公園훌地에 대한 支援을 彈化하여 집단묘지 利用率

을 높이고， 火聲率 提高를 위해 政策을 開發하며， 社會指導層이 率

先畢範 할 것을 建議하고 있다， 主要結果는 본문에 比較說明하였 

다(金泰福， 1992) , 

아. 幕地로 인해 發生되는 山地所有 및 諸般 問題를 문헌 및 관련 통 

계자료를 통해 響出하여 改善方案을 提示한 것으로 林野所有의 歷

史的 變選， 흉地慣行의 변화와 當面課題， 흉地로 인한 山地 利用上

의 諸問題， 흉地의 山地贊食 寶態， 훌地政策의 評價， 흉地制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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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善方案 등을 제시하였다(金聖昊 外， 1990). 

2. 基地制度에 대한 歷史的 考察

他 짧究報告書에서도 일부 묘지제도에 관한 歷史的 考察을 언급하였지 

만 本書는 朝蘇時代의 훌制를 심층적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묘지의 변천과 

정도 함께 考察하였다. 조선시대의 王훌， 民흉에 대하여 考察하였고， 舞

흉方法의 종류와 내용， 조선시대 양반들이 火賽을 禁止한 事由에 대해서 

도 고찰하여 提示하였다(崔虎林， 1983). 

3. 火舞場 運營改善을 위 한 짧究 

흉地難을 겪고 있는 일부 都市의 경우 흉地難을 解決하기 위해 火賽場

을 設置 運營하고 있다. 이러한 施設에 대한 運營을 改善하기 위해 昭究

한 資料이지만 火賽率 提高를 위한 政策樹立에 필요한 자료로는 制限性

(行政資料만을 통한 問題點 響出)을 가지고 있다. 

가. 옳山地域을 중심으로 한 資料로 火賽場 設置는 市民의 協助가 가 

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地域 住民의 집단 利己主義로 인해 장 

소물색이 어려우나 巨視的 次元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必要性을 

제시하고 있다(金參官， 1983). 

나.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火聲場 운영의 문제점을 把握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火賽은 흉地問題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 

나 인식부족으로 당대에는 擁大가 어렵다， 따라서 理舞制度와 火

聲제도가 양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火舞率 提高를 위해 火賽

場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하고， 민간위탁 경영체제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火賽後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한다면 效果가 

클 것이고， 따라서 納骨흉， 納骨堂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욱 效

果的이다(許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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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外國의 훌地制度에 대한 考察

우리나라의 幕地制度를 개선하기 위한 짧究의 일환으로 外國의 훌地制 

度를 考察한 것과， 先進國의 聲훌文化를 맑修한 보고서도 포함하였다. 이 

조사자료와 比較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本文에 제시하였고 具體的인 制

度 比較는 3章에서 提示하였다. 

가.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일본， 대만， 홍콩， 사우디아라비 

아， 사모아 등 국가의 묘지 제도 고찰(金國道， 1983). 

나. 서울과 프랑스 파리와의 묘지문제를 文化的 意識的인 次元에서 比

較한 결과 類似한 문제를 內包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時限附 흉地 

制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고 있는 寶態와(洪錫基， 1994.5) 또한 프랑 

스의 火賽歷史， 火聲 利用現況과 화장재 처리， 火舞에 대한 규정， 

화장에 대한 사회심리 등을 記述하였다(洪錫基， 1994.7). 

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3개국의 흉地 見學 및 制度를 짧修하여 각 

국의 제도와 실태를 記述하였고(강원도， 1983), 미국， 캐나다에 대 

한 제도와 실태에 관해서도 記述하였다(보건사회부， 1994). 

5. 其他 짧究 

以外에도 많은 맑究가 施行되었으나 내용적으로 重複된 것은 分析에서 

除外하였고， 本 짧究에 참고가 될 資料만 收錄하였다. 

가. 地理學的 측면에서 土地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 관행적， 제도적， 토지 

이용， 의식구조 변에서 問題點 指觸 및 改善點을 提示(金富植， 1992). 

나. 風水地理學의 由來， 현대의 풍수관에 대하여 言及(朱廣錫， 1992). 

다. 法律的인 문제에 국한하여 흉地所有權， 흉地附屬物 소유권， 慣習法

上 境흉基地權，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현실에 적합하 

도록 점차적으로 改善해 나가야 할 것을 提示(趙宗植， 1992). 

라. 豪華不法幕地에 대한 現況과 問題點을 指觸(趙宗植， 1992). 



第 3 章 基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

第 1 節 應答者의 人口·社會學的 特性

1. 人口學的 特性

調훌對象은 -般家口와 l人家口， 非血緣家口를 포함하여 家口主 또는 

配偶者로 하였다. 그 결과 전체 2，734가구 중 家 口主의 應答率은 60.7%, 

配偶者는 38.1%, 1人 및 非血緣家口에서 답한 경우는 l.2%이었다. 

應答者의 人口學的 특성을 <表 3-1>에서 보면， 性比에 있어서는 비슷 

한 分布이고， 年觀은 30代群이 32.3%, 40代가 25.8%, 50代 18.1%의 順이 

고， 那部의 年觀層이 높은 分布를 보였다. 應答者 또는 應答者의 家 口主

가 長孫인 가구는 39.3%이고 父母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가구에 있 

어 應答者가 父母를 모시고 있는 家口는 26.4%, 돌아가신 父母를 모신 家

口는 36.3%로 나타났으며， 짧部에서 父母를 모신율이 높게 나타났다. 

2. 社會學的 特↑生

應答者의 社會學的 특성은 <表 3-2>와 같다. 宗敎別 분포는 佛敎

31.1%, 天主敎를 포함한 基督敢 26.9%, j需敎 2.7%의 분포이고 宗敎가 없 

는 群은 38.4%로 나타났다. 學歷은 中후 이하가 40.4%로 郵部에서 敎育

水準이 비교적 낮은 分布를 보였고， 職業은 事務職이 22.2%, 서비스근로 

자 및 商店과 市場 飯賣動勞者 18.9%, 農業 및 演業 熟練動勞者가 12.4% 

(農村의 主歸 포함)의 }I명으로 다양한 職種 分布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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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 군 부 

% N % N 

應答者으!A口學的 特性

전 체 

<表 3-1> 

성 f르 -「

%
μ
 
짧
 쩌ω
 

100.0 
56.5 
43.5 

2,111 
1,041 
1,069 

100.。

49.3 
50.7 

% 

100.。

51.0 
49.0 

2,734 
1,394 
1,340 

짧
 때
 m때
 

9 

100.。

68.9 
29.7 
1.4 

2,111 
1,230 

856 
25 

100.。

58.3 
40.5 

1.2 

2,734 
1,659 
1,041 

33 

100.。

60.7 
38.l 

1.2 

때
 

2 

깎
 때
 
m 

w뼈
 껴씨
 
잉ω
 

100.0 
0.3 
7.5 

19.7 
20.4 
23.8 
19.8 
8.5 

2,096 
6 

251 
754 
570 
343 
123 

50 

100.。

0.3 
12.0 
36.0 
27.2 
16.3 
5.9 
2.4 

2,718 
8 

297 
877 
696 
491 
246 
103 

100.。

0.3 
10.9 
32.3 
25.6 
18.l 
9.l 
3.8 

m뼈
 때 짧
 

100.0 
42.9 
57.l 

2,076 
794 

1,282 

100.。

38.2 
61.8 

2,682 
1,054 
1,628 

100.。

39.3 
60.7 

% 
m 
n 
% 

m
ω
 

100.0 
44.4 
23.9 
26.3 
5.4 

1,434 
325 
356 
662 

91 

100.0 
22.7 
24.8 
46.2 
6.3 

1,731 
457 
427 
740 
107 

100.。

26.4 
24.7 
42.8 
6.l 

깨X
 껑 
mm 

없
 m
ω
 

100.0 
49.2 
36.4 
11.0 

1,305 
410 
518 
323 
54 

100.。

31.4 
39.7 
24.8 
4.l 

1,797 
652 
697 
377 

100.。

36.3 
38.8 
21.0 
4.0 

겨계 l 
남 
녀 

응답x자}구분 
계 

가구주 
배우자 
기 타 
연령 

겨l 
<20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장손여부 
계 

장손이다 
아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2) 
계 

우리가모시고있다 
장손이 모시고있다 
독립해 계신다 
기 타 

부모와의 동거여부3) 
계 

우리가모셨다 
장손이 모셨다 
독립해 계셨다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비해당 포함) 
한응답자수 

2)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분의 경우 현재 누가 모시고 있는가에 

대한설문 
3) 돌아가신 경우 누가 모셨는가에 대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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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2> 應答者의 社會學的 特性

E -「 성 
군
 

H 
T 전 체 

% Nl) N 

계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8.9 501 20.9 
농업 및 어 업 숙련근로자 12.4 328 1.8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9.5 252 10.6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6.3 168 7.2 
단순노무직 7.5 198 8.6 
무 직 13.0 잃4 12.6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종교 
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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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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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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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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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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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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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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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733 
없6 

7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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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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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2.3 
3.2 
4.7 

22.2 

m
ω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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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基地制度에 관한 意識行態

1. 훌地問題에 관한 意識

우리나라의 聲훌慣行은 理聲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國士의 白有率이 높 

고 持續的으로 增加하고 있는 것이 훌地의 문제점으로 指網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相應하는 문제점은 樓훌 1基當 평균 입有面積이 불필요하게 

넓고， 外國에 비해서도 월등히 넓은 것이다. 以外에도 部 私設公園훌地 

의 경우 묘지가격이 비싸(공설묘지가격의 10배 정도)서 서민들이 利用하 

기가 어렵다는 것과， 딩然景觀을 짧握하며， 일부계층의 豪華흉 造成은 國

民階}형間에 違和感을 조성하는 등이 현재 훌地가 안고 있는 問題이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묘지가 차지하는 面積에 대하여 어떻게 意識하고 

있는가를 把握하기 위해 설문한 “우리나라의 國土는 좁은데 비해 흉地面 

積이 계속 增加하고 있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응답분포를 

<表 3-3>에서 보면 “흉地問題가 深刻하니 國家에서 對策을 세워야 한다” 

고 問題로 意識하고 있는 群은 전체 70.7%로 市部에서 월등히 높은 分布

보였으며， 아직 問題가 아니라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群은 전체 12.2% 

이고， 個)、흉地를 쓰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 

는 鄭部의 경우 市部보다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類似한 調훌資料(尹陽洙 外 1987)에는 應答者의 70% 이상이 묘지의 據

散과 土地의 非效率的 利用 등에 관하여 問題 意識을 가지고 있눈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맥락에서 ‘82, ’87, ‘89년에 조사한 자료(김태복， 1982, 

1987, 1989)에는 각각 39%, 50%, 78.3%가 흉地問題를 意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떤 問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意識은 반드시 行動으로 연결되어진다 

할 수 없지만， 그 問題를 改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常識임에도 以

上과 같이 훌地問題에 관하여 意識을 같이 하면서도 改善하고자 하는 行

動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데 問題가 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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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훌地를 잘 써서 本人과 子孫이 복을 받는다는 風水地理思想과 傳

統的인 {需敎思想、이 主原因이라 하겠다. 

〈表 3-3> 훌地面積 增加에 관한 問題意識

의 식 
전 체 시 부 군 부 

% N!) % N % N 

100.。 2,712 100.。 2,094 100.。 617 

문제가 심각하니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70.7 1,918 74.2 1,554 59.1 365 
문제는 되지만 국가에서 
대책을 세울 정도는 아니다 17.0 462 15.9 334 20.7 128 
아직 문제는 아니다 10.8 293 9.0 188 17.0 105 

1.4 39 0.9 19 3.2 2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이러한 問題意識과 관련하여 應答者 中 喪을 당하여 흉地問題로 어려움 

을 겪은 집단의 經驗內容을 具體的으로 파악하기 위한 設問에 전체 應答

者 2，689명 중 10.2%(274가구)가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문제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167}구를 除外한 258가구의 問題內容은 <表

3-4>와 같다. 문제내용 중 훌地購入이 어려웠다가 48.2%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那部에서 높은 分布를 보였는데 이는 地域 여건상 集團흉를 구하 

기보다 個人흉 구하기가 容易하지만 자기소유의 士地가 없거나 緣故地가 

아닌 地域에 居住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解析되며， 그러한 集團에 비한 

다면 市部에서의 集團훌 구입이 容易한 것으로도 解析이 된다. 다음 順

으로는 흉地價格이 너무 비싸다가 35.2%로 市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應答者의 90% 정도가 問題를 經驗하지 않았다는 것은 흉地問題가 피 

부로 느낄 정도의 狀況이 아님을 나타낸 것으로도 解析되지만 흉地에 관 

한 關心이 적음도 排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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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4> 喪을 당하여 겪은 問題內容

문제내용 
전 체 시 부 군 부 

% Nll % N % N 
100.。 껑8 100.0 204 100.。 54 

묘지구입이 어려웠다 48.2 124 44.6 91 61.1 33 
묘지가격이 너무비싸다 35.2 91 ?J7.7 77 25.9 14 
명당자리 구입이 어렵다 0.9 2 1.0 2 
장례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 12.7 33 13.7 28 9.3 5 

註:1) 상을 당하여 문제경험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2，689명 중 274(10.2%)명 
이 경험자로 그 중 문제내용에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2. 基地法規에 관한 認知度

1961年에 制定한 “理賽 및 흉地 등에 관한 法律”의 目 的은 裡賽， 火聲

및 개장과 훌地， 火賽場 및 納骨堂의 施設과 管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 및 公共福利

의 增進을 寄與함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國民이 遭守해야 할 主要

은 理賽 및 火聲의 時期， 場所 및 方法， 申告가 있고 이의 위반에 대한 웹 

則條項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지키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 普遍

的으로 어느 가정이고 喪을 당하면 死亡該斷書를 具備書類로 愈附하여 死

體*里舞(火聲)申告書를 提出하여 賽禮를 치르면 되는 것으로 일상 생각하 

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慣行的으로 하고 있는 賽禮를 규제 

하고 있는 法律이 있는지 알고 있는 集團은 小數일 것이라는 假定下에 훌 

地管理法律 認知 與否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內容(신고 등)에 대한 

認知與否를 알아보았다. 假定한 바와 같이 훌地管理를 위한 法律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應答한 群은 37.9%로 市部가 다소 높은 分布를 보였다 

(表 3-5 참조) .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도 解釋이 

되지만 법률이 그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그 

원인을 類推해 볼 수 있으며 法律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急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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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의 改善은 무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3-5> 훌制關聯 法律 有無 認知度

전 체 시 부 :::L òl 
ìr T 

인지도 
% W % N % N 

계 100.。 2,701 100.。 2,090 100.。 611 

안 다 37.9 1,023 38.7 sæ 35.1 214 
모른다 62.1 61.3 64.9 397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 한 응답자수. 

賽l禮를 치를 때의 日常的인 절차는 흉地面積， 場所， 理賽을 해당관청에 

申告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規制有無 認知與否를 <表 3-6>에서 보면 

묘지의 面積， 場所， 申告 등에 관하여 法的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群은 38.0%이고， 지역간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違反할 경우 붉金이나 處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群

은 24.1%로 다른 認知率에 비해 낮았으나， 移舞(개장)을 포함하여 理賽을 

하려고 할 때 申告를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4l.0%가 알고 있는 것 

으로 역시 市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法律 認知率에 비해 申告에 

관한 設問의 認知率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申告는 규제 이전에 慣行的

인 것이기에 나타난 것으로 解析된다. 

法律制定 以前(‘61년)에 설치한 無許可 훌에 대해서는 經過擔置로 陽性

化시켰으나， 그 이후에 설치한 個人훌는 대부분 不法흉(김태복， 1992)로 

나타나 있다. 不法훌를 썼다는 것은 緣故者들이 違法을 하였으며 법에 

따라 擔置가 된다면 많은사람이 違法者로서 처벌을 받았을 것이며 不法흉 

의 설치가 減少하거나 根總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것은 法律에 대한 認知率이 낮은 것을 볼 때 당연한 결과로 해석되지 

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法이 法으로서 效力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主

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寶效를 거둘 수 있는 法으로의 개정 必要

性이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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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6> 훌制關聯 規制有無 認知度

규제내용 및 인지도 
전 체 시 부 군 부 

% N!) % N % N 

묘지관리 법률유무 인지여부 

계 100.。 2,701 100.。 2,090 100.0 611 
안 다 37.9 1,023 38.7 809 35.l 214 
모른다 62.l 1,678 6l.3 1,281 64.9 397 

묘지의 면적， 장소， 신고에 관한 법규 인지여부 

계 100.。 2,710 100.。 2,093 100.。 617 
안 다 38.0 1,031 40.5 없8 29.7 183 
모른다 62.0 1,679 59.5 1,245 70.3 434 

법규 위반이l 따른 빌칙 인지여부 

계 100.0 2,702 100.。 2,084 100.。 618 
안 다 24.l 652 25.1 523 20.9 129 
모른다 75.9 2,050 74.9 1,561 79.1 489 

m장， 개장(0 1장) 신고조휠 인지여부 

계 100.。 2,709 100.。 2,091 100.0 618 
안 다 43 .4 1,177 46.0 962 34.7 215 
모른다 56.6 1,532 54.0 1,129 65.3 403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 한 응답자수. 

法制에 대한 認知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不法的으로 써온 어떻 

게 하는것이 바람직한지 방법을 模索하고자 한 설문의 應答 分布를 <表

3-7>에서 보면 뽑金을 물리지 않고 許可난 곳으로 옮긴다가 38.7%로 가 

장 많고， 그대로 둔다가 24.8%로서 次順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매우 

寬大한 意思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全體흉의 70%(13백만기， 보건 

사회부， 1994)가 個人훌로 이들 대부분이 不法훌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結果는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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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7> 不法훌 擔置에 대한 意見

의 견 
전 체 시 부 군 부 

% NJ) % N % N 

계 100.0 2,655 100.。 2，여8 100.0 607 
그대로둔다 24.8 658 21.2 435 36.7 223 
벌금을 물게하고 양성화 

시킨다 12.7 336 12.7 260 12.5 76 
벌금을 물게하고 허가난 
묘지로 옮긴다 22.5 596 24.3 498 16.2 98 
벌금을 물리지 않고 허가난 
곳으로 옮긴다 38.7 1,028 40.4 828 33.0 200 
기타 1.4 37 1.3 27 1.6 1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不法훌 設置를 막고 흉地 設置基準을 遭守토록 關聯法律의 規制事項을 

彈化할 경우 彈化된 法律을 어느 정도 遭守하겠느냐?의 說問에 답한 분포 

를 <表 3-8>에서 보면 “지 킬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지 키지 않겠다”고 강 

하게 否定的언 의사를 나타낸 群이 25.8%로 우리의 傳統的인 賽훌慣行이 

의식 속에 얼마나 크게 作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理解할 수 있으며， 

훌地制度 改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示埈하는 것이라 하겠다. 

<表 3-8> 훌地問題 解決을 위해 웰則을 彈化할 경우에 관한 意見

의 
전 체 시 부 군 부 

겨‘-
% N N % % 

계 100.0 2,657 100.0 2,057 100.。 600 

지킬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 25.8 686 24.1 497 31.5 189 
지킬 수 없는 것이라도 대다수 

의 사람이 지키면 지키겠다 49.5 1,314 49.2 1,013 50.3 301 
주위사람 관계없이 지키겠다 24.7 657 26.6 547 18.2 11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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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훌地面積에 관한 意識

國士의 面積이 우리나라보다 넓은 나라에서도 土地의 經濟的 利用價f直

를 높이기 위해 不必要하게 러有하고 있는 흉地의 面積을 最少化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 狀況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一般흉와 豪華훌 

로 구분하여 面積規模에 관한 의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般흉의 面積

一般흉라 함은 個A흉(문중， 가족묘 포함)와 集團흉(공·사설 공원묘)로서 

一定基準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훌를 말한다. 현재 法律的으로 規制하고 

있는 기준 면적은 분묘 1기당 自然A의 個人樓흉는 171 당 8Om'(24평)， 집 

단묘는 30m'(9평) 이하인 것으로 法的인 基準自體가 外國(대부분 3-4m' 

정도)에 비해 월등히 넓게 定하고 있다. 이러한 基準은 오늘에 있어 훌 

地問題를 深化시키는 問題의 한 要因이 되었다. 그 理由로 현재 분묘 l 

기당 차지하고 있는 平均 面積이 5Om' (966km'/19，228천기， 15평)로 集團훌 

의 基準을 크게 넘는 것을 볼 때 이해가 된다. 

개인묘의 훌地面積을 171 당 30m'로， 集團흉는 6m'로 縮小할 경우 全體

훌地面積의 약 320k띠를 縮小할 수 있을 것 이 라고 한다(尹陽洙 外， 1987). 

이와같이 훌地問題를 解決하는 가장 效果的인 方案 중의 하나가 흉地面積 

을 縮小하는 것이라 하겠다. 

흉地 面積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 의식은 風水地理나 특정한 思想에 

따르지 않더라도 子息된 도리로는 陽地 바른 곳에 餘格있는 터를 마련하 

여 부모님이나 祖上을 모시고， 온 家族이 만날 수 있는 場所로도 이용하 

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현재 개인묘의 점유율(70%)과 분묘 1기당 평균 

면적 (50m')을 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國家의 長·短期的 發展計劃 次元에서 볼 때 흉地問題는 解決해 

야 하고 해결책의 하나는 묘지면적을 縮小하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 視

覺에서 설문한 現在의 基準面積을 줄이고자 하는 데 대한 贊成與否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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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9>에서 보면 찬성이 46.1%이고 市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現行 그대로가 좋다고 답한 응답율 52.4%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 全

體幕의 70% 이상이 個人흉임을 動案할 때 當然한 결과로 解析이 되지만， 

現行 그대로 持續이 된다면 훌地難을 겪어야 하는 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表 3-9> 現行 훌地面積 基準을 縮小하는 데 관한 意見

의 겨 
~ 

전 

% 

체 시 

% 
N 

부
 • 

계 100.0 2,701 100.。

찬성 한다 46.1 1,246 49.9 
현행 그대로가 좋다 52.4 1,415 49.2 
더 넓히는 것이 좋다 1.5 40 0.8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2,083 

1,040 
1,026 

17 

100.0 

33.4 
36.0 
3.7 

618 

206 
389 
23 

훌地의 基準面積을 外國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表 3-10>에서 

바와 같이 우리의 基準이 월등히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國土面積이 

은 미국， 캐나다의 경우도 훌地가 滿場狀態에 있음에도 새로운 훌地를 造

成하지 않고 캐나다의 경우 15년 時限附 理舞制를 실시하고 祖上흉를 파 

묘하여 1m 정도 더 깊게 파고 祖上遺骨 위에 새 屬身을 安置하는 형태로 

흉地를 再活用 하는 등 非生塵的인 훌地面積을 縮小하거나 再活用 하고자 

努力하는 外國의 實情(보건사회부 1994)을 볼 때 우리의 묘지관리가 時代

的으로 落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훌地面積을 현행 基準보다 縮小하는 것이 좋다고 應答한 集團(1，246)의 

適定面積 規模를 〈表 3-11>에서 보면 樓훌 l基當 平均面積은 2.9평이고， 

1-3평 정도가 適표하다고 應答한 群이 76.7%로 나타났다. 

흉地面積 縮小의 필요성을 認識하고 있는 集團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반 

수정도로， 이 集團의 意見을 理想的인 基準으로 定할 수는 없지만 參考할 

수는 있을 것이며， 外國의 寶情이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음을 홉펴案해야 

할 것이다. 

느
」
 너
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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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10> 外國의 훌地面積 基準

국 며。 l기당 면적 비 고 

한 국 집 단묘지 30, 개 인묘지 80 실제사용 평균면적은 5Om' (l5평)임 
일 보L 4 
대 만 16 
홍 콩 3 집단묘의 경우 
영 국 3.6 
미 국 2.9 공원묘지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 

네덜란드 3 
프랑스 2.5 공원묘지의 순수 분묘변적 

〈表 3-11> 境훌 1基堂 適正面積 規模

적정면적 기 전 체 시 부 二t그L 닝「 

(평) % % N % N 

겨l 100.0 1,152 100.。 956 100.。 196 
1-3 76.7 884 77.7 743 7l .9 141 
4-6 22.0 253 21.2 203 25.5 50 

7+ 1.3 15 1.0 10 2.6 5 

평균 2.9평 

註:1) 묘지면적 축소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1 ，246명 중 무응답 94명을 제외한 응답 
자수. 

‘82년도， ’91년도에 실시 한 흉地에 관한 意識調흉資料(金泰福， 1982, 

1992)에 나타난 適正面積은 ‘82년 調훌 때는 3평 정도가 34%， 6평이 56%, 

9평 8%， 9평 이상 2%로 나타난 것이 ’91년 조사 때는 2평 이하 35.3%, 3 

평 이하 30.2%, 4평 이하 14.4%이고 l평 이하도 13.2%로 나타나 점차 面

積縮小에 肯定的인 意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이 훌地面積 縮小에 대한 意識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希望的이나 

政府가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면적은 集團흉地 9평 (30m')을 3평 (10m')으로， 

自然人 個人흉地는 24평 (80m')을 6평 (20m') 이내로 縮小하고자 하는 기준 

이 얼마나 지켜질지 疑問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原因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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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훌地問題에 관해 어느 家底이고 내집 문앞에 훌地가 들어설 정도 

로 심각하게 意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個人흉와 集團훌의 기준에 差等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意義가 있겠으나 

개인묘의 據散을 때制하기 위해서는 差等없이 하거나 差異를 最小化 하도 

록 해야 할 것이며， 死者를 위해 生者의 삶의 空間이 쫓縮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前提下에 死者의 空間을 차별없이 한다면 훌地問題 해결은 물론 

社會的 和合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國立흉地의 경우 士兵

훌域은 1평의 土地에다 火賽을 將軍은 8평의 土地에다 理賽을 執行하는 

差別性을 두고 있다(오홍석， 1994). 따라서 살았을 때의 社會的 신분이 

死後에도 이어지는 慣行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우선적으로 改善하고자 하 

는 實鐘的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흉地面積 縮小를 위한 努力의 成果는 

倍加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豪華훌의 面積

훌地面積에 대한 기준이 法으로 정하여 있다. 그러나 일부 階層에서는 

법을 違反하면서 基準面積보다 수백배 이상까지의 面積을 確保하여 高價

의 식물과 호화로운 석물을 설치하는 등 富와 權勢를 의도적으로 나타내 

려는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훌地는 평당 1 ，200만원을 넘어 투기와도 

연결이 되어 사회의 病解를 課發하고 있다(趙宗植， 1992). 

豪華樓훌의 規制로서 1976년 12월 18일에 行政制載의 일환으로 公務員

부터 장차 자기가 묻힐 土地를 王陸과 같이 만들거나 터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두는 事例가 없도록 指響 단속을 彈化하도록 大統領이 지시한 이후 

政府에서는 豪華樓훌處理指針을 마련하여 示達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 豪

華樓훌훌에 대해 是正惜置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 

豪華훌를 계속 쓰고 있어 規制擔置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門中의 훌는 基準 이상의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을지라도 호 

화묘 규제대상에서 除外되어 있는 것도 問題點으로 지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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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豪華흉의 面積規模를 어느 정도로 認識하고 있는가에 대한 設問

結果를 <表 3-12>에서 보면 面積規模를 10-29평 정도를 호화묘라고 應

答한 群이 7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基準面積 이상을 

豪華훌로 보는 것이 아니라 必要 이상으로 넓은 것을 豪華흉로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50평 이상도 14.8%이고， 지역간에 다소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훌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

옳훌훌훌훌로 인식하고 있는 面積基準〈表 3-12> 

N 
부
 ( 

시 

% 

체 

Nll 

전 

% 

군
 

묘지면적 

(평) % 

2,519 

1,863 
282 
215 
159 

mm 

x
ω여이
 
없
되
 

100.。

62.0 
14.8 
14.6 
8.7 

1,930 

1,498 
195 
129 
108 

n
ι
 ?n 
14 

〔
」
ζ
U
 

m 

η
 m 

6 
5 

100.。

74.0 
11.2 
8.5 
6.3 

계 

10-29 
30-49 
50-99 

100평 이상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수. 

幕地制度 改善에 관한 意識 및 態度

現行 훌地制度가 안고 있는 問題를 해결하고 새로운 묘지제도 樹立에 

骨格이 되는 內容인 火賽制， 納骨흉(堂)制， 時限附 흉地制， 흉地 申告制，

흉地 再使用， 個人훌， 宗敎와 風水地理， 흉地 造成地域， 훌地 基地權， 훌地 

鍵約制， 子孫에 대한 훌地管理 期待， 豪華훌， 共同훌地 擔置， 弘報·양豪 戰

略 等에 대한 意識과 行態、를 重點的으로 分析하였다. 

4. 

火舞制

火舞은 옳身을 태워 遺骨을 처리하는 賽法으로 火賽後의 遺骨은 빵아서 

바다， 강， 뱃가에 흩어버리는 散骨과 용기에 담아 特定한 장소에 安置하거 

나 훌를 마련하여 理賽하는 方法이 있다(鄭吉子， 198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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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舞의 역사는 新石器時代 末부터 유럽 일대에서 행해졌던 舞法으로 우 

리나라에서는 인도， 중국을 통하여 佛敎와 함께 古代 國家가 形成될 무렵 

에 傳播되 었다(鄭吉子， 1980)고 한다. 우리 나라에 朱子學이 들어오기 전， 

佛敎가 護國佛敎로서 國敎이던 高麗 以前에는 火賽하는 風習이 있었지만 

高麗末 충렬왕 이후 朱子學의 傳來에 따라 佛敎式 聲l禮 즉 火賽이 禁止되 

고 朱子家禮에 의한 偶敎式 賽禮가 施行되었다. 이에 따라 兩班들은 賽

禮期間이 길면 길수록 祖上에 대한 옳拜와 孝道의 깊이도 더해진다고 믿 

었기 때문에 비교적 賽日이 짧고 遭骨을 태우는 火賽을 禁止시키는 것은 

당연한 結果였을 것이다(崔虎林 1983). 이러한 慣習은 묘지문제를 解決해 

야 하는 현재에도 持續되고 있음을 낮은 火賽率(19.1%)을 통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外國의 경우 흉地問題 해결을 위한 優先的인 방법의 하나로 

火舞率 제고를 위한 努力을 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越等히 높은 火賽率을 

보이고 있는 寶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應答者의 火賽에 대한 贊成與否와 贊成한 집단과 反對

한 집단의 관련 特性을 分析하여 보았다. <表 3-13>에 나타난 화장 찬 

성률을 보면 전체 應答者 2，719명 중 50.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 

로 火賽率의 增加를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結果로 解析되며， 市部에 

서 25% 정도 높게 나타나 地域間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3> 火쫓 贊成率

‘ 전체 시부 군부 
찬서여부 •• -→ ττ ←------←→ • •-•--•••• 

% W % N % N 

계 100.0 2,719 100.0 2,090 100.0 621 

찬 성 50.1 1,362 55.8 1,171 30.7 191 
반 대 49.9 1,357 44.2 927 69.3 430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 한 응답자수. 

이를 年觀階層別로 보면(表 3-14 참조) 20-30代 群이 60.9% , 40-50代

群은 44.8%, 60代 이상 群은 31.7%로 年觀이 많을수록 火賽을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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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였다. 

〈表 3-14> 年敵 階層JjIJ 火賽 贊成率

전 체 20-30대 40-50대 60-70대 

찬성여부 %• Nll % N % N % N 

계 100.0 2,702 100.。 1,175 100.0 1,180 100.。 347 
찬성한다 50.1 1,354 60.9 715 44.8 529 31.7 110 
반대한다 49.9 1,348 39.1 460 55.2 651 68.3 237 

註:1) 전체 응탑자 2，734명 중 무응답(연령 무응답자 포함)을 제외한 응답자수. 

또한 火舞을 찬성 한 군의 제 특성을 <表 3-15>에서 보면， 찬성하는 이 

유로 國土面積이 좁으니 해야한다고 응답한 群이 61.4%로 가장 높아 

地面積에 대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는 集團의 應答結果로 해석된다. 火

賽을 찬성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寶錢에 옮길 수 있는가를 間接的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한 “子孫에게 適言을 하여서라도 火舞을 하겠느냐?"에 

遭言하겠다고 응답한 群은 68.3%로 나타났으며， 遺言을 한다면 子孫들이 

火聲해 줄 것으로 기대하느냐?의 설문에는 56.6%가 肯定的으로 意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녔다. 

火賽 後 適骨處理 選好方法으로는 산， 강에 뿌린다가 50.7%로 가장 높 

고， 火賽을 이웃에 게 권하겠느냐?의 설문에 34.1%가 권하겠다고 답하였 

다. 父母님이 돌아가시변 어떻게 하겠느냐?의 설문에는 本A은 火賽을 

찬성하지만 부모님의 意思에 따르겠다고 응답한 群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地域別로는 전체적으로 市部에서 높게 나타났다. 

火賽率이 높은 日本의 경우 火賽場의 施設을 最高로 갖추고 周邊造景을 

아름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公害없는 火賽爛를 설치하여 누구나 火賽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 政府의 노력이 있음을 볼 수 있다(김태 

복， 1994). 이러한 努力은 우리도 본을 받는 것이 改善의 期間을 短縮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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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15> 火흉을 贊成하는 群의 諸特性

전 체 시 부 군 부 
제특성 

% N % N % 

화장을찬성하는 이유 
계 100.0 934 100.。 812 100.。 122 

종교적인 이유 1.9 18 1.8 15 2.5 3 
장례절차가 간단해서 15.3 143 15.0 121 18.0 22 
자손에 기대불가 12.1 113 12.7 103 8‘2 10 
자손이 없음 0.5 5 0.6 5 
본인이 좋아서 4.4 41 4.4 36 4.1 5 
국토가 좁아서 61 .4 573 60.9 494 64.8 79 
경제적부담이 적어서 4.4 41 4.7 38 2.5 3 

자손어|게 화장 유언여부 
계 100.0 1,345 100.0 1,156 100.。 189 

유언하겠다 68.3 919 69.7 806 59.9 113 
하지않겠다 31.7 426 30.3 350 40.1 76 

유언에 따른 자손들의 이헝기대 

계 100.。 894 100.。 783 100.0 111 
해줄것이다 56.6 506 57.4 449 51.8 57 
안할것이다 5.5 49 4:9 38 9.7 11 
모르겠다 37.9 339 37.7 296 38.5 43 

화장후의 유골처리 
계 100.0 1，잃6 100.0 1,118 100.。 178 

납골묘에 28.3 2137 27.2 304 35.3 63 
납골당에 18.8 낌4 19.9 222 12.4 22 
산， 강에 뿌렴 50.7 656 50.6 566 50.8 90 
기타 2.2 29 2.3 26 1.5 3 

화장올 이웃에게 권장여부 
계 100.。 1,339 100.0 1,152 100.0 187 

권하겠다 34.1 456 34.8 401 29.4 55 
권하지 않겠다 16.1 215 15.6 179 19.1 36 
생각해 보겠다 49.9 668 49.6 572 51.4 96 

부모님에 대한화장의사 
계 100.0 999 100.0 877 100.0 122 

나는 원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면 하지않겠다 28.4 갱4 28.8 253 25.4 31 
나의 뜻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뭇에 따르겠다 66.8 667 66.1 580 71.3 87 
부모님을 설득하여 하겠다 2.0 20 2.2 19 0.8 1 
기타 2.8 28 2.9 25 2.5 3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화장을 찬성 한다고 응답한 1，2132명 중 무응답 또는 
비해당을 제외한 응답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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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賽을 하겠다고 決定하는 데의 根本背景은 國家의 政策에서보다는 當

事者의 宗敎的， 經濟的 그리고 가정문제 등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본다(홍 

석기， 1994). 이 러 한 觀點에서 가장 큰 決定要因으로 생각되는 宗敎有無

와 火聲 贊成與否와의 관계를 보면 응답자 2，706명 중 宗敎가 있는 群

(1，667명 )의 火聲贊成率은 49.7%로 종교가 없는 群(50.8%)과 별 차이 없이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의 宗敎 종류별로 보면 天主數를 포함한 基

督敎가 54.9%로 他宗敎의 贊成率보다 높은 分布를 보였으며， 火賽을 권장 

하는 佛敎에서 오히려 낮은 分布를 보였다. 또한 火賽을 반대하는 입장 

에 있는 {需敎의 경우 33.5%로 나타났다. 火賽을 찬성한다고 하지만 실천 

으로 옮길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예측해 보기 위해 “화장해 줄 것을 

자손에게 유언하겠느냐?"의 설문에 역시 基督敎를 믿는다고 응답한 群이 

71.5%로 가장 높고， 佛敎는 68.4%로 나타났다(表 3-16). 또한 學歷別로 

는 大쭈 이상 群이 6l.7%, 高후 57.4%, 中후 이하 37.3%로 학력이 높을수 

록 贊成率도 높게 나타났다(表 3-17). 

<表 3-16> 宗敎別 火賽贊成 및 適言 與否

전체 기독교 불교 유교 기타 없다 
구분 

Nl) % % N % N % N % N % N 

화장한성여부 

계 100.0 2,706 100.0 731 100.0 없8 100.0 72 100.0 26 100.0 1,039 
창 성 50.2 1,357 54.9 401 47.2 396 33.5 24 30.9 8 50.8 528 
반 대 49.8 1,349 45.1 330 52.8 442 66.5 48 69.2 18 49.2 511 

화장유언여부 

계 100.0 1，잃 100.0 395 100.0 잃3 100.0 23 100.0 8 100.0 닮2 
하겠다 68.3 916 71.1 281 68.4 269 64.2 15 62.5 5 66.3 346 
하지않겠다 31.7 425 28.9 114 31.6 124 35.8 8 37.5 3 33.7 176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종교에 무응답자 포함)을 제외한 응답자수. 

가톨릭 (구교)교회 에서는 1963年 로마 바티칸 敎皇廳에 서 火舞의 사용을 

認定함으로써 20세기 동안 禁던해 온 火聲에 관한 意識變化의 轉換點이 

되 었다. 西歐 基督敎 國家 중 火舞率이 낮은 프랑스의 경우 1985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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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7.6%로 점차 增加 觸勢를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國民의 42.6%가 宗

敎를 가지고 있으며 火聲을 반대하는 立場에 있는 需敎는 2.8%를 차지하 

고 있지만(대 한통계협 회 1992) 本 調훌結果에 나타난 바와 같이 {需數를 

믿으면서 火聲을 贊成한다고 應答한 群이 33.5%이고， 火賽을 하더라도 納

骨흉에 祖上을 모실 것을 권하고 있는 f需林의 입장(한국장묘연구회， 1993) 

을 볼 때 宗敎로 인한 火舞 반대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表 3-17> 學團었1) 火賽 贊成率

전 체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찬성여부→←{← •‘••-•••• ←→----一--

% N“ % N % N % N 

계 100.0 2,707 100.0 1,094 100.0 1,088 100.0 525 

찬 성 50.1 1,357 37.3 408 57.4 625 61.7 324 
반 대 49.9 1,350 62.7 686 42.6 463 38.3 20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탑(학력 무응답자 포함)을 제외한 응답자수 

<表 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外國의 火舞率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火賽 贊成率이 기대 

보다 높고， 理賽을 選好하는 율이 減少하는 것에 비해 火聲 選好率이 증 

가하는 趣勢를 보이고(조남훈 외， 1993) 있으며， 宗敎로 인한 障짧 要因이 

적을 것을 鍵測해 볼 때 火賽率은 계속적인 增加 趣勢를 보일 것으로 展

望된다(表 3-19 참조) . 또한 風水地理에 따라 훌地를 選擇하는 等의 國

民意識을 變化시키기 위한 弘報·탱豪이 뒷받침되고， 納骨훌와 같은 施設이 

據充된다면 問題는 期待보다 쉽게 解決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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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의 火훌훌率比較 〈表 3-18> 

화장률(%) 

19 
CJ7 
% 
72 
67 
69 
98 
65 
8 

국 

한 
일 
태 

홍 
카‘ 

영 
네덜란드 
스 웨 덴 
프 랴 스 

며
츠
 국
 본
 
국
 콩
 스
 

위 

資料: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 내부자료， 1994(타참고자료간에 1-2%의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年度別 火罪率 推移<表 3-19> 

1993 

화장률(%) 7.0 13.9 17.5 18.4 19.1 

註: 화장률 연간 약 0.5%씩 증가. 
資料: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 내부자료， 1994. 

1992 1앉:JO 1980 1CJ71 연도 

火舞을 반대한다고 應答한 1.357명의 제특성을 <表 3-20>에서 보면 火

聲을 반대하는 理由로는 祖上에 대한 禮義가 아닌 것 같아서가 30.0%로 

가장 많고， 傳統的인 慣習에 따르기 때문에 20.6%, 두 번 죽는 것 같아서 

19.5%의 順으로 나타나 潤敎的인 聚l禮文化에 젖어있음을 볼 수 있다. 

한 時代的인 環境變化에 따라 賽禮文化도 바뀌어 火賽을 하는 事例가 많 

아진다면 그 때 火賽을 반대하는 흉思를 바꾸실 意向이 없느냐?의 설문에 

바꾸겠다고 肯定的인 意思를 표한 群은 7.4%에 불과하고 끝까지 바꾸지 

않겠다고 답한 群은 44.5%로 나타났다. 또한 火聲을 하는 데 있어 問題

點을 改善한다면 火賽을 贊成하겠느냐?의 설문에 좋은 방법이면 따르겠다 

고 답한군이 15.7%, 생각해 보겠다고 答한 群은 41.3%로 火賽에 대한 弘

報·양豪과 함께 施設의 現代化와 據充은 火賽率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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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부모님이 火賽을 원하셔도 따르지 않겠다고 答한 群(38.3%)

을 비롯하여 앞으로 어떤 변화에도 화장 反對意思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 

다고 한 集團은 44.5%, 42.9%로 이는 全體 調흉對象者의 21% 정도를 점 

유하는 것으로 意識의 變化를 기대할 수 없는 集團으로 解析된다. 또한 

本人은 火賽을 반대하더라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子孫들이 火賽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設問에는 遺言을 하여서라도 적극 막겠다고 

응답한 群이 18.5%로 다소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다. 

火舞을 반대하는 데 미치는 影響程度가 宗敎有無와 宗敎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을 假定하여 反對理由와， 社會與件이 변하여 火賽하는 事例가 많 

아진다면 反對意思를 바꾸실 意向이 없는가?에 대한 意見을 <表 3-21>에 

서 보면 宗敎가 없는 집단에서는 祖上에 대한 禮義가 아닌 것 같아서 反

對한다고 답한 群이 35.4%로 제일 많고 기독교에서는 그와 함께 火賽하 

는 것이 무조건 싫어서가 24.2%로 같은 分布로 나타났으며， 佛敎에서도 

祖上에 대한 禮義가 아니라서 反對한다고 답한 群이 28.3%로 제일 많고， 

두 번 죽는 것 같아서가 23.1%로 次順으로 나타났다. j需敎에서는 전통적 

인 慣習에 따르기 때문에 反對한다고 답한 群이 39.6%로 제일 많았다. 

또한 앞으로 社會與件이 변하여 火賽을 하는 事例가 많아진다면 火聲 反

對意思를 바꿀 意思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겠다고 응답한 群이 

宗敎가 없는 集團은 44.5%, 基督敎 46.8%, 佛敎 42.2%, 댐敎 48.9%로 큰 

차이없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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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拜를 反對하는 群의 諸特性〈表 3-20> 

시 부 군 부 

% N % N 
전 체 

% Nl) 

426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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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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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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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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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

7.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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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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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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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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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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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62 
232 

8 

100.0 
6.1 
3.0 

20.6 
30.0 
2.9 

19.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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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31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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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전체 응답자 2，718명 중 화장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1，357명 중 무응답을 제 
외한 응답자수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 

계 

종교적인 교리때문 

풍수지리설을 믿기때문 
전통적 인 관습에 따르기 때문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닌것같아 
자손들로부터 제사를 받지못해서 
두 번 죽는 것 같아서 
화장이 무조건 싫다 
기 타 

사회변화에 따라 의사전향여부 
계 

바꾸지 않겠다 
바꾸겠다 
생각해보겠다 

화장제 개선후 찬성의사여부 

계 
절대로 원치않는다 
좋은 방법이면 따르겠다 
생각해보겠다 

부모님이 화장을 원활경우 대처 
계 

원하시변 그대로 따르겠다 

따르겠다 

원하시더라도 하지않겠다 

자손들이 부모를 화장하려는데 
대한의견 

계 
유언올 해서라도 막겠다 
원치않는다고 말을하겠다 
왼치않지만 따르겠다 

자식 이 하는대로 따르겠다 
어떻게하든 관심이 없다 

제특성 

100.。

47.1 
35.1 
17.9 

100.。

24.3 
33.1 
23.1 
14.6 
5.0 

659 
283 
258 
118 

422 
143 
393 
207 
117 
48 

100.。

43.0 
392 
17.8 

100.。

15.8 
43.3 
22.7 
12.9 
5.3 

850 
373 
325 
152 

1,330 
216 
잃3 

304 
178 
69 

100.0 
43.9 
38.3 
17.9 

100.0 
18.5 
40.1 
22.8 
13.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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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21> 宗敎511] 火賽反對 理由와 向後 反對意思 轉向與否

전체 기독교 불교 유교 기타 없다 
구분 ••-

% Nl) % N % N % N % N % N 

반대이유잉 

계 100.0 1,333 100.0 326 100.0 438 100.0 48 100.0 16 100.0 505 
이유l 6.2 82 20.6 67 1.6 7 2.1 l 1.2 l 1.2 6 
이유2 3.1 41 1.8 6 4.3 19 2.1 2.6 2 2.6 13 
이유3 20.4 272 11.7 38 26.0 114 39.6 19 19.8 l 19.8 100 
이유4 30.0 400 24.2 79 28.3 124 27.1 13 35.4 5 35.4 179 
이유5 3.0 40 3.7 12 3.2 14 2.8 2.8 14 
이유6 19.6 262 13.8 45 23.1 101 18.7 9 20.6 3 20.6 1여 

이유7 17.2 229 23.3 76 13.0 57 10.4 5 17.2 4 17.2 87 
이유8 0.5 7 0.9 3 0.5 2 0.4 0.4 2 
화장반대의사전항여부 

겨l 100.0 1,325 100.0 323 100.0 434 100.0 45 100.0 17 100.0 506 
바꾸지 

44.5 589 46.8 151 42.2 183 48.9 22 47.0 8 44.5 225 
않겠다 

바꾸겠다 7.3 97 9.9 32 6.7 29 4.4 2 11.8 2 6.3 32 
생각해 

48.2 639 43.3 140 51.1 434 46.7 21 41.2 7 49.2 506 

註: 1) 전체 응답자 2，718명 중 화장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1，357명 중 무응답을 제 
외한 응답자수 

2) 이유1-이유8의 내용은 <表 3-20>의 반대 이유와 같음. 

火賽은 강제로 要求할 수 없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火舞을 해야만 하 

는 對象이 있다. 理賽을 하고 싶어도 自 B所有의 흉地를 확보할 수 없는 

對象， 묘지를 維持， 管理할 수 없는 대상 t里聲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對象 등은 火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對象에 대해 火賽

贊反에 대한 意思 結果를 〈表 3-22>에서 보면， 緣故가 없는 死亡者에 대 

해서는 86.9%가 火賽을 하는 것이 좋다고 贊成意思를 표하였고， {i專梁病

感梁者， 收容施設의 無依託 老人 둥의 ”명으로 贊成率이 높게 나타났다. 

本 結果가 示浚하는 바는 緣故者가 없는 對象은 오히려 火賽을 하는 것이 

타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象일지라도 彈制的인 規定에 

따라 火舞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彈制的인 규정보다는 양쫓을 통해 慣習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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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급속한 뚫業化， 都市化， 核家族化， 西歐文化의 流入 동은 우리 자 

손들의 {專統的인 意識을 橋釋시킴으로써 賽훌慣行도 변할 것이며， 따라서 

對象을 選別하기보다 本人의 要求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表 3-22> 火賽을 해야 할 對象者別 贊成率

대상자 

연고가 없는 사망자 
수용시설의 무의탁사망자 
미혼 냥，여 사망자 
사산아 

전염병 감염사망자 

(N=2,692)1l 

86.9 
74.8 
60.9 
68.7 
79.7 

(N=2,079) 

88.3 
77.0 
61.3 
71.2 
80.8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을 제외 한 응답자수 

군 
(N=613) 

82.4 
67.3 
59.6 
59.9 
76.0 

火賽은 死者에 대한 處理 方法 중 環境 및 保健衛生學的 測面뿐만 아니 

라 士地消費(經濟的)， 死後管理 변에서 편리하고 效果的인 聲禮方法이다. 

이에 대한 범국민적 意識變化를 위한 혐豪과 함께 社會指響層의 率先훌範 

이 함께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우리보다 面積이 1백배나 큰 中

國도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을 위해 指響者였던 호요방， 주은래 등은 火聲

을 率先좋률範 하였다고 한다. 

나. 納骨흉 및 納骨堂 利用

納骨堂은 死體의 遺骨을 특정시설에 安置하는 것으로서 많은 遺骨을 安

置할 수 있는 構造를 갖춘 地上 建藥物이고， 納骨흉와는 큰 차이가 없으 

나 納骨흉는 地下構造物인 것이다. 

火舞率이 가장 높은 日本의 경우 火舞한 遺骨은 대부분 遺骨困에 넣어 

納骨堂에 모신다. 納骨堂은 住居地 인근에 設置되어 있어 利用이 便利하 

고， 鐵惡施設이 아니라 便宜施設과 같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최신시설로 

꾸며져 있다. 日本도 한때는 火舞을 禁止한 적이 있다. 그러나 宗敎的인 

意識을 떠나 좁은 國土內의 훌地問題는 火賽禁止를 解禁하고 흉地面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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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와 火賽場 및 納骨堂을 最新施設化 하고 弘報를 통해 利用率을 提高

하여 이제는 慣行으로 定훌되어 있다(購井正雄， 1994). 

우리나라는 全國的으로 44개소의 納骨堂이 公設 火賽場內에 부설로 또 

는 춤刺 境內， 法人 公園흉地內에 있다. 奉安 能力은 19萬 9千具로 ‘93년 

말 현재 利用寶績은 약 9萬具로 45%의 實績을 보이고 있다(보건사회부， 

1994). 實績이 낮은 데는 施設의 未備와 弘報不足의 原因도 있으나 火賽

率이 낮은 것이 主 原因이라고 하겠다. 

納骨堂과 같이 훌地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은 納骨흉를 據大 보급 

하는 것이다. 納骨堂은 遺骨E힘을 建物內에 保管하는 것이지만 納骨흉는 

땅에 保管하는 것으로 좁은 面積 안에 많은 基數의 遭歡를 모실 수 있고 

家族훌등 집단으로 모실 경우의 長點은 크다. 또한 時限附 흉地制度가 

響入이 되면 훌地에 理舞한 후 一定期間이 지나 脫肉이 된 후면 火賽을 

하지 않더라도 모실 수 있어 다른 훌制와 聯關하여 施設을 擺大普及한다 

면 效果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火賽을 反對하는 f需敎에서도 納骨

흉 安置를 전제로 한 火賽은 肯定的인 평가를 하고 있어(한국장묘연구회， 

1993) 이의 使用率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納骨훌와 納骨堂에 대해 국민의 認知度를 <表 3-23>에서 보면 

예측한 바와 같이 23.6%만이 알고 있고 市部에서 다소 높게 나타녔다. 

이와 같이 납골묘(당)가 어떤 시설인지 모르는 對象에게 使用을 권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寒食， 秋것 등 省훌時期에 大짧媒體를 통해 적극적으 

로 弘報를 하는 것이 效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納骨흉와 納骨堂이 어떤 것이라는 간단한 설명 후 長點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意、見을 보면 ‘부족한 훌地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가 長點이라고 

생각한 집단은 67.2%로 가장 높은 認知率을 보였고， 실제적으로 賽禮經費

가 低嚴한 것이 長點인데 반해， ‘聲睡에 따른 經費가 低嚴하다’에 23.6%만 

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知識이 없어 나온 結果로 해석된다 

(表 3-24 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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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23> 納骨훌， 納骨堂 認知度

인지여부 
전 체 시 부 

% N!) % N 

계 100.。 2,694 100.。 2,000 
알고 있다 23.6 636 24.5 509 
모른다 38.9 1,047 35.7 742 
조금은 알고있다 37.5 1,011 39.8 829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表 3-24> 納骨훌， 納骨堂의 長웰에 대한 認知率

장 점 내 용 

부족한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곳까지 성묘를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다 
장례에 따른 경비가 저렴하다 

자연경관 훼손을 줄인다 
국토이용률을 높인다 
호화묘지둥 허 례허식을 줄일 수 있다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군 부 

% N 

100.。 614 

20.6 127 
49.7 305 
29.7 182 

(단위 : %) 

인지율 
(N=2,626)1) 

67.2 
31.1 
23.6 
35.8 
42.7 
39.2 

아울러 家族 納骨흉， 納骨堂을 보급할 경우 사용하겠다고 應答한 群은 

53.9%로 반수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가족， 납골묘， 납골당 사용 

시 火賽을 하겠느냐?의 설문에도 56.7%가 하겠다고 應答하여(表 3-25 참 

조) 앞으로 다양하고 발전적인 舞훌方法을 提示하고 弘報를 한다면 期待

보다 빠른기간내에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納骨흉， 

納骨堂의 施設 據充을 위해 關聯法規의 規制績和도 拉行되어야 할 것이 

다. 

納骨흉는 외국에서 많이 活用하는 方法으로 一般幕와 같이 일정한 場所

에 모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觀雙할 경우 사용하겠느냐?의 설문 결과 

〈表 3-26>에서 보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群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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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肯定的으로 응답한 群의 分布는 각각 30.0%, 25.9%로 나타났으며， 

하겠다고 응답한 群의 경우 祖上의 遺骨도 같은 곳으로 移賽 하겠느냐?에 

49.1%는 하겠다고， 38.4%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여 據大 利用의 可能

性을 示埈하는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 

〈表 3-25> 家族納骨훌(堂)를 普及할 경우 使用與否

사용 및 화장여부 

겨1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하겠다의 경우 화장04부 

계 
화장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생각해보겠다 

註:1) 전체 응탑자 2，734명중 무응답 제외 

% 

100.。

53.8 
46.1 

100.0 
'3.5.7 
4.8 

34.7 

〈表 3-26> 納骨훌를 勳雙할 경우 使用與否

사용 및 이장여부 % 

사용여부 

계 100.0 

사용하겠다 30.0 
사용하지 않겠다 25.9 
생각해 보겠다 44.1 

사용하겠다의 경우 이장여부 

계 100.。

조상의 유골도 이장 49.1 
함께하지 않겠다 9.7 
생각해보겠다 38.4 
무응답 2.8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N!) 

2,663 
1,436 
1,227 

1,436 
814 
69 

498 

N1) 

2,680 

804 
694 

1,182 

804 
395 
78 

3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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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時限附 흉地制度 響入에 대 한 意識

公式的으로 時限附 理賽制度가 언급되기는 보사부령 제623호<1991.7.5，) 

에 훌地의 永久使用 防止를 위하여 일정한 管理期間을 정하도록 歡雙事項

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集團公園흉地에 局限되는 短點을 보이고 있지만， 

時限附 흉地制度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國民의 情總上으로 볼 때 

크나큰 發展이 아닐 수 없다. 

세월이 지나 自然的으로 消滅되어 기억속에서 사라진다면 問題는 없지 

만 人寫的으로 死者에 대한 정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훌地를 없앤다면 당 

연히 副作用이 따를 것이다. 

時限附 훌地制度를 훨入하여 상당한 寶效를 얻고 있는 國家는 프랑스로 

5년을 基本 t里舞年限으로 하고 10, 30, 50, 100년을 緣故者의 요청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時限附 훌制遭入에 있어 

3차(’87， ’89, ’91)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 하면 점차 贊成率이 增加한 것을 

보였고(김태복， 1992), 本 調훌에 나타난 贊·反 分布를 <表 3-27>에서 보 

면 62.9%가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市部에서 다소 높은 分布를 보 

였다. 基本 理舞 期間은 10-20년 미만이 27.2%로 가장 많고， 平均은 

17.3년으로 나타났으며 延長 zp:均回數는 2.3回로 나타났다. 

時限附흉地制度는 묘지의 再活用과 連結이 된다. 時限으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遭骨을 정리하여 集團 納骨훌(堂)로 옮기고 옮겨간 자리 

훌地로 再活用하는 것이다. 이러한 長點으로 外國에서 많이 施行하고 있 

으나， 우리의 경우는 風水地理에 따라 터에 대한 差別意識은 남이 있었던 

훌자리에 本人이나 父母 모시기를 릎、避하고 있으며， 이는 制度 改善의 障

陽要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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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27> 時限附 훌地뿜IJ 導入 贊成與否와 理흉期間 및 延長回數

내
 

용
 % 

찬성여부 

계 

찬성한다 
반대한다 

매장기간(년〕 
계 

<5 
5-10 

10-20 
20-30 
30 
평균 

연장회수(회) 
계 

O(연장불원) 

2 
3 
4 

100.。

62.9 
37.1 

100.。

21.3 
11.3 
27.2 
18.8 
21.4 

(17.3) 

전 처l 

Nl) 

n
시
 q

‘

ι
 꺼J
 

m 
없
 잃
 

100.0 
18.2 
11.5 
28.1 
19.6 
22.6 

(17.9) 

100.0 
2.4 

44.4 
33.4 
13.5 
6.3 

2,058 
1,324 

734 

1,173 
214 
135 
329 
230 
265 

1,119 
27 

497 
374 
151 
70 

군 

% 

100.。

58.0 
42.0 

100.。

32.4 
10.7 
23.9 
16.0 
17.0 

(14.8) 

100.0 
2.6 

42.4 
32.0 
16.2 
6.8 

N 
부l
 

• 

때
 $
짜
생
 뼈μ
 m써
%
야
”

m
딩
없
 

% 
8 

m% 

% 

m
μ
 

100.。

2.5 
44.0 
33.1 
14.1 
6.3 

2,665 
1,676 

989 

1,491 

317 
169 
405 
281 
319 

1,427 
35 

628 
473 
201 
90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 제외. 

라
 

훌地申告制 및 無緣故흉 整備에 대한 態度

t里賽(火賽)을 하기 위해서는 該當 官廳、에 申告를 必해야만 가능토록 法

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管羅 관청은 신고자료를 根據로 흉籍據를 만들어 

管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移行이 不實하여 效率的인 훌 

地管理가 안되고 있으며， 더욱이 흉地管理를 위한 行政管理上의 組織， λ‘ 

力이 부족하여 더욱 期待할 수 없는 實情이다. 

現在 全國 *훌훌의 약 1/4인 밍O萬基 이상이 無緣#훌훌로 推定하고 있다. 

이러한 樓흉는 緣故者가 없기에 전혀 管뀔가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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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地 景觀上 좋지 않으며， 山林資源의 效率的 利用애 障陽가 되는 등의 

問題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豪華흉를 索出할 

수 있고， 훌地政策 樹立에 필요한 자료를 提供할 수 있는 분묘 일제신고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趣톱에서 훌地 申告를 일제히 하도록 할 경우 어느 정도 할 의 

사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설문의 應答分布를 〈表 3-28>에서 보면， “기 

일내에 하겠다”고 肯定的으로 응답한 집단은 62.3%로 나타났고， 하지 않 

겠다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집단은 5.3%로 本 制度의 施行可能性을 示浚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緣故者가 없는 훌地 整備에 있어서는 國民

의 반대가 없을 것이며 그 效果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관내 無緣樓훌를 

정비하여 集團흉地 30평 규모내에 8.926위를 納骨흉에 안치한 것이 그 효 

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광주직 할시 , 1994). 

〈表 3-28> 훌地 일제 申告를 할 경우 期日內 申告與否

신고여부 
전 체 시 부 군 부 

% N!) % N % N 

겨l 100.。 2,676 100.0 2,068 100.。 608 

기일내에 하겠다 62.3 1,668 62.9 1,301 60.4 367 
하지 않겠다 5.3 141 4.4 91 8.3 50 
생각해 보겠다 32.4 867 32.7 676 31.3 191 

~.~--~ ‘‘…’“t < -----+---…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훌地 申告의 必要性과 效果가 클 것으로 判斷되어 묘를 국가에서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규정을 彈化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表 3-29>에서 보면 반드시 申告하도록 한다고 彈制的인 意味를 內包한 

응답에는 50.3%이고 강제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41.5%로 이는 강제적인 규제로까지 발전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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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29> 훌地申告뿜1] 彈化에 대한 意見

의 견 
전 체 시 부 군 부 

% N!l % N % N 

계 100.。 2,703 100.。 2,087 100.。 616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50.3 1,360 52.7 1,099 42.4 261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 41.5 1,121 40.3 841 45.5 280 
할 필요가 없다 8.2 222 7.0 147 12.1 7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훌地申告制는 無緣樓훌를 정비하는 데 一次的인 目的이 있다. 現在 全

國的으로 산재해 있는 無緣樓흉를 정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의 應答

分布를 <表 3-30>에서 보면 85.3%가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에 肯定

的으로 응답하고 있다. 整備時期는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한 집단이 

35.7%로 가장 많고， 整備方法은 集團 納骨堂으로 모두 移賽하는 것 이 좋 

다고 응답한 群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흉地 所有權 실태 파악， 無緣慣흉 與否 확인， 豪華흉 與否 확인， 

許可 與否 둥 묘지실태 파악을 위해 훌地申告를 일제히 하도록 하는 法案

이 마련되고， 定期的으로 훌地寶態把握을 위한 調훌(census)를 하는 것이 

흉地制度 발전에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마. 흉地 再使用에 대한 意識

흉地 再使用은 時限附 흉地制度와 聯關이 있으나， 아직 時限附 幕地制

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딴 사람이 썼던 훌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指否感을 짧發할 것이다， 그러나 훌地問題 解決次元에서 훌地 再使用에 

대한 의식을 묻는 설문에 응답한 分布를 <表 3-31>에서 보면 44.6%가 

贊成한다고 응답하여 時限附 흉地制度 導入의 가능성을 肯定的으로 뒷받 

침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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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緣故훌 擔置에 대한 意見〈表 3-30> 

H 
T 시 부 

% N 

체 

Nl) 

전 군
 

N 

100.。

85.3 
14.7 

100.0 
35.7 
27.2 
23.1 
11.2 
2.8 

때
 

9 
mm 

없
 m 

mm 

잉
 

100.。

2.0 
36.7 
20.4 
25.4 
4.1 

11.3 

1,843 
56 

455 
471 
562 
89 

210 

100.0 
3.0 

24.7 
25.6 
30.5 
4.8 

11.4 

2,303 
65 

624 
565 
679 
108 
262 

100.。

2.8 
27.1 
24.5 
29.4 

4.7 
11.4 

계 

국가에서 정비해야한다 
현재 그대로 둔다 

정비의 경우 정비시기 

빠를수록 좋다 

단계적으로 하는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좋다 
일정기간후 하는것이 좋다 
무응답 

정비방법 
없앤다 
집단묘지로 모두이장 
집단납골묘로 모두이장 

집단납골당으로 모두이장 
기타 

뻐
 뼈
 때
냉
 
찌
뼈
 
때
찌
 

WM 

m
ω
 
π잉
 
mQ 

% 

100.。

74.8 
25.2 

100.0 
40.2 
22.6 
24.6 

9.9 
2.8 

2,085 

1,843 
242 

1,843 
638 
522 
419 
212 
52 

100.0 
88.4 
11.6 

100.0 
34.6 
28.3 
22.7 
11.5 
2.8 

2,700 
2,303 

397 
2,303 

823 
626 
532 
257 
65 

% 
정비여부 및 조치사항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移賽(改흉)한 훌地 再使用에 대한 贊成與否<表 3-31> 

부 군
 

a 
기-시 체 

Nl) 

전 

607 

229 
378 

N 

100.。

37.7 
62.3 

% 

2,045 

955 
1,090 

N 

100.0 

46.7 
53.3 

% 

2,652 

1,184 
l ,468 

중 무응답 제외. 

찬반여부 

계 

찬성한다 

반대한다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100.。

44.6 
55.4 

% 

심각한 흉地難을 겪고 있는 영국의 경우 “묘지 나눠쓰기 운동”의 일환 

으로 2층묘， 훌地再使用에 대하여 찬반 논쟁이 한창이라고 한다(경향신문， 

또한 이미 時限附 흉地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프랑스 등) 

에서는 흉地 再使用效果를 크게 얻고 있다. 이러한 제 외국의 사례를 動

‘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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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하여 제도개선에 참고함은 물론 對國民 弘報·혐豪에도 포함하여 意識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바. 個人흉 造成에 대한 態度

個/\훌라 함은 公， 私設 公園흉地， 宗敎團體 훌地， 共同흉地 등 集團化

되어 있는 흉가 아닌 先山， 個人所有地에 分散 設置되어 있는 門中， 家族，

個人훌를 말한다. 

人口密度는 높고 眼存資源이 不足하여 國土의 效率的 利用이 필요한 우 

리로서는 死者를 위한 空間이 生者의 空間과 賴爭이 된다면 안될 것이다. 

비록 생·사자간에 경쟁이 된다는 것은 가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全體훌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個/\흉는 개인적으로 보면 극히 적은 面積

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크기의 面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훌地位置의 특성이 양지바르고 土質이 좋고 地勢가 鍵慢하여 非山非

野인 곳， 경사가 30도 미만의 위치로 道路에서 가깝고， 部落과 가까운 곳 

에 憐接， 土地의 可用性이 높은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面

積을 차지하고 있고， 점유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앞으 

로 이로 인한 문제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묘는 자기 土

地면 아무데라도 훌를 써도 좋다는 생각에서 대부분 許可없이 不法으로 

造成되 있어 훌地行政의 問題點으로 指觸되고 있다. 

門中， 家族， 또는 個A別로 훌를 쓰는 것에 대한 意見을 <表 3-32>에서 

보면 贊成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22.5%이고， 反對할 필요가 없다고 찬성쪽 

에 가까운 응답을 한 50.7%를 包含한다면 73.2%로 個人흉의 러有率과 비 

슷한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地域別로는 郵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幕地問題에 대해 肯定的으로 認識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直

接的으로 본인과 聯關이 있는 問題의 改善策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 問題點으로 묘지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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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32> 個A훌 造成에 대한 意見

의 견 
전 체 시 부 二iL그 -H「

% Nl) % N % N 

계 100.。 2,686 100.0 2,073 100.0 613 

찬성한다 22.5 605 20.3 421 30.0 184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26.8 719 28.4 589 21.2 130 
반대할 필요는 없다 50.7 1,362 51.3 1,063 48.8 299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個人훌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短點이라고 보고 이를 나열하여 “예 “아 

니오”로 답하도록 설문하였다. 이 에 대 한 應答分布를 <表 3-33>에서 보 

면 “國土開發에 障隔가 된다”에 42.0%가 肯定的으로 응답하는 등 전체적 

으로 半數 이하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應答率이 낮은 要因

으로 본인의 個/\훌를 쓰고 있다면 긍정적인 응답을 기피한 결과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表 3-33> 個A훌의 短點에 대한 認知率

단 점 내 용 

국토개발에 장애가 된다 

토지활용에 장애가 된다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묘지공급부족을 초래한다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단위 : %) 

42.0 
48.9 
40.2 
12.6 
38.2 

個人훌를 쓰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可能한 흉地面積의 縮小나 다른 制

度로의 變化를 원치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家展의 增加， 祖上흉 관리에 대한 意識의 변화가 올 것을 據想해 볼 

때 個A흉를 選好하는 집단의 意識은 크게 兩分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 

나는 集團흉地 또는 納骨흉(堂)를 이용할 것이고， 다른 集團은 家族 f固λ、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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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據張하여 親威間에 相互補完的인 훌地管理 體系로 變할 것이다. 

따라서 急變하는 環境 및 意識 변화에 따라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훌地管理 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사. 風水地理에 관한 信賴度 및 宗敎의 影響

中國의 전국시대 말기에 發生하여 우리나라에는 統一新羅時代 以後에 

傳來되어 흉地에 관한 傳統的인 慣習으로 緣由된 風水地理는 

- 祖上의 훌를 잘 써서 祖上의 은덕을 받아 잘살아 보자는 생각 

- 福을 받기 위하여 祖上의 靈塊을 恩勞하는 것이 孝의 延長이요， 子孫

의 道理라고 하는 생각 

- 靈塊이 肉體를 떠나더라도 언제나 肉體의 주위를 排個한다는 생각에 

死體를 重視여기고 火舞을 꺼림 

- 家門과 先山， 宗中山을 중시 여기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며， 道

敎의 이러한 풍수지리에 관해 변조된 곁가지로 나온 것이라고도 한 

다(崔昌祚， 1984). 

茶山 丁若觸 선생은 “오늘날 風水에 Híft흰되어 山의 空大이 없으면 zf-地

에 別格으로 t을 지어 良田끊土가 解하여 흉地가 되니 王土는 날로 줄어 

들고 훌地에 관한 뚫事는 이제 簡洛이 되었다고 개탄”하셨다고 한다(다산 

연구회， 1984). 또한 獨立協會도 이의 虛無함과 雙端을 獨立新聞에 力說

하며 그 慣習의 閒止를 主張한 바 있다(慣鍵優， 1973). 

이같이 風水地理에 대해 無用과 閒止를 주장하여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훌地에 관한 한 큰 影響을 미치고 있는 實情으로 일부 왕 

능 주변에는 불법묘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學問으로까지 發展시키 

려는 努力이 到處에서 發見되고 있다고 한다(정규남， 1992). 

風水地理에 대해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를 <表 3-34>에서 보면 안믿는 

편이라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群은 20.9%에 不過하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믿는다로부터 전적으로 믿는다까지 肯定的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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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34> 風水地理에 대한 信賴程度

신뢰정도 
전 체 시 부 군 부 

% N!) % N % N 

계 100.。 2,710 100.0 2,096 100.0 614 

많이 믿는편이다 41.1 1,114 39.6 831 46.2 283 
보통으로 믿는편이다 37.9 1,029 38.4 803 36.7 226 
안믿는편이다 20.9 560 22.0 462 17.1 105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聲法에는 理賽뿐만 아니라 火舞， 水賽， 風賽， 雪舞， 鳥慶 등이 있는데 이 

러한 聲禮의 方法은 慣行性 宗敎性 傳統性 외에도 그 나라의 地理的， 自

然環境 등의 영향으로 정해져 온 것이다. 따라서 風水地理에 따라 祖上

의 훌를 잘 써야 國家나 個人이 잘 산다는 것은 先進國의 홍용幕文化를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문제는 社會指導層의 率先畢範인데 일부 指響層의 경우 현재의 

本人의 위치가 風水地理에 따라 祖上의 흉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면 이들로부터 率先畢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묘제개선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應答者의 學歷別로 風水地理 信賴度를 <表 3-35>에서 보면 應隔한 큰 

차이는 없으나 안 믿는다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群에 있어서 中추 이하와 

大후 이상 群간에 10.2%의 차이를 보였으며， 年觀 階慶別로는 年敵이 많 

을수록 믿는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地를 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本人의 宗敎 또는 

風水地理와 같은 사상이라고 가정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風水地理를 

믿는 율이 의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宗敎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믿 

고 있는 종교가 舞禮方法 및 幕地선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表 3-36> 

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31.2%는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28.7%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宗敎別로는 기독교 39.8%, 불교 

24.2%, 유교 25.8%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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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나 종교가 없는 집단 모두의 의식 속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교적 

의식과 풍수지리사상이 뿌리깊게 잠재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表 3-35> 學歷別 風水地理 信賴度

전 체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구 분 ----_._-……x …… ---“‘…… …….…………-

% NJ) % N % N 

계 100.0 2,698 100.0 1,088 100.0 1,088 

많이 믿는편이다 41.1 1,110 44.5 484 40.7 443 
보통으로 믿는 
편이다 38.0 1 ， 0:엉 38.0 413 38.4 418 
안믿는 편이다 20.9 닮3 17.5 191 20.9 227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表 3-36> 宗敎가 흉뼈方法 및 훌地選擇에 미치는 影뿔程度 

전 체 
영향정도 

% N!) 

계 100.0 1，않9 

영향을 미친다 31.2 511 
보통이다 40.1 658 
미치지 않는다 '2ß.7 470 

기독교 

% N 

100.0 719 
39.8 쟁6 

33.0 237 
27.2 196 

'" 호 피ι 

% N 

。~

"1T JJ'-

% N 

100.0 831 100.0 66 
24.2 201 25.8 17 
46.0 382 51.5 34 
29.8 껑8 22.7 15 

% N 

100.0 522 

35.1 183 

37.2 194 
27.7 145 

기 타 

% N 

100.0 23 
30.4 7 
21.7 5 
47.8 11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종교가 없는집단) 제외. 

아. 흉地 造成地域에 대 한 態度

풍수지리에 따라 명당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交通의 발달로 

흉地의 造成이 住居地와 멸리 떨어진 곳까지 據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外國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住居 空間內 또는 憐近에 흉地 

를 조성하여 據惡感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公園施設化하여 休息空

間으로 活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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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과 같이 묘지면적을 縮小한 묘지 또는 납골묘(당) 시설을 住居空間

內에 공원화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한 意見을 <表 3-37>에서 보면 바람직 

하다고 긍정 적 인 의사를 나타낸 집 단은 30.6%로 아직 우리 國民의 幕地

에 대한 인식은 像惡的인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3-37> 훌地造成地域을 住居地 購近에 造成하는 것에 대한 意見

의 겨ι-
전 체 시 부 군 부 

% N!) % N % N 

계 100.。 2,713 100.0 2,094 100.0 619 

매우 바람직하다 8.7 236 9.2 191 7.2 45 
바람직하다 21.9 595 21.9 459 22.0 136 
보통이다 28.0 760 27.2 569 30.9 191 
반대한다 32.2 873 32.2 674 32 .1 199 
적극 반대한다 9.2 249 9.6 201 7.8 48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자. 훌地 基地(使用)權에 대한 態度

集덩힘 흉地가 아닌 個人흉로서 자기의 所有가 아닌 남의 土地에 主人의 

許可없이 幕地를 造成한 경우라 할지라도 훌地로서 20년이 지나면 土地

所有主 意思대로 하지 못하도록 法的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樓흉基地權은 不法흉의 발생을 助長하거나 지역 재개발로 인한 

보상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흉地基地權 및 保護請求權을 閒止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 

견을 <表 3-38>에서 보면 56.9%가 閒止를 贊成하고 있으며， 市部에서 다 

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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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38> 境훌基地權 및 保護請求權 廢止에 대한 贊成與否

전 체 시 부 군 부 
찬반 여부 •••} •••~• 

% N!) % N % N 

계 100.。 2,635 100.。 2,032 100.。 603 

찬성한다 56.9 1,500 58.8 1,195 50.6 305 
반대한다 43.1 1.135 41.2 837 49 .4 298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차. 흉地 據約制에 대한 態度

私設公園훌地， 個人흉地의 경우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나 公設公園훌地의 경우 일정 기간 該當地域에 거주한 자로 死

亡한 경우에만 理賽을 許可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重病

에 있는 경우 언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喪을 당할 경우 훌地問 

題로 적지 않은 심적 負擔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公設 公園흉地 

도 조건을 전제로 한 흉地據約制를 실시한다면 집단묘 사용률을 提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흉地 鍵約制 導入에 대한 贊反與否를 보면 61.6%가 찬성 

(表 3-39 참조)한다고 답하여， 이의 시행 가능성을 示埈하고 있으며， 公設흉 

地 뿐만 아니라 納骨흉， 納骨堂 등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이와 함께 예약할 수 있는 나이 制限을 묻는 설문에 답한 나이의 平均

은 59.3세로 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重病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사의 該斷

書를 愈附하는 등을 예약조건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表 3-39> 훌地 據約制에 대한 贊成與否

찬성 여부 
전 체 시 부 부

 
’ 군

 
% ~ % N % N 

100.0 2,681 100.0 2,067 100.0 614 

찬성 한다 6l.6 1,653 62.2 1,287 59.6 366 
반대 한다 38.4 1,028 37.8 780 40.4 248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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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子孫에 대한 훌地管理 期待

우리나라의 傳統文化 중 西歐文化의 떤l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舞훌文化일 것이다. 그러나 A口增加

때制 次元의 家族計웰事業 실시는 小子女 갖기를 원하는 家底의 增加로 

男兒 子孫이 없는 家處이 많아졌고， 父母에 대한 技養率 減少(공세권 외， 

1993)현상이 나타났다. 이 는 祖上의 흉地管理를 자손에 게 기 대 할 수 없는 

要因으로도 解析 되는데 祖上의 幕 위치에 대한 認知度를 보면 3代祖의 

묘를 알고있는 경우는 48.8%이고， 4代祖는 28.0%만이 알고있는 것으로 나 

타나(윤양수， 1987) 이 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後孫들이 祖上들의 훌를 잘 管理해 줄 것으로 

기대하느냐?의 설문 결과를 <表 3-40>에서 보면 “期待한다”고 응답한 群

은 19.4%, 다소 변할지라도 관리는 해줄 것이라고 肯定的으로 응답한 群

이 37.9%로 반수 정도는 子孫들에게 관리를 期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응답자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表 3-40> 祖上훌 管理의 子孫에 대한 期待

전 체 가구주 배우자 기 티-
특 성 

N!) % % N % N % N 

계 100.0 2,6CJ7 100.0 1,639 100.0 1,025 100.。 33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19.4 523 20.6 338 17.6 180 16.3 5 

다소 변할지라도 
문제는 없을것이다 37.9 1,024 37.9 621 37.2 382 63.4 21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8 560 20.7 339 21.4 219 4.8 2 

전통적인 관례는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21.9 590 20.8 341 23.8 244 15.5 5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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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孫들에게 期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를 包含하여 傳統的인 慣例

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否定的인 意識을 가진 群은 42.7%인데 이 

는 時間이 경과할수록 더 높아질 可能뾰이 높다. 그 理由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家處의 增加， 慶基文化에 대한 

意識變化는 祖上의 훌地 管理뜰 期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子孫들 自身

들도 傳統的인 훌制慣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事例가 增加할 것으로 혜 

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터한 鍵想은 새로운 훌地制度의 수립을 要求

하게 될 것이지만 -部 階層에서는 오히려 傳統的인 慣行을 고집할 것도 

排除할 수 없다. 

타. 豪華훌에 대한 意識

英國의 처칠 수상의 묘는 本人의 遺言에 따라 옥스포드 근교의 敎會훌 

地에 2:14'이 채 못되는 규모에 있어(강원도， 1993), 일부 계층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示浚하는 바가 크다. 

豪華흉는 山林짧鎭은 물론 自然景觀을 해치고 특히 國民 階層間 違和感

을 造成하고， 非生훌的인 國土利用과 經濟的 ~失 要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豪華훌에 대해 어떻게 意識하고 있는가에 대한 意見을 <表

3-41>에서 보면 子孫으로서 當然하다고 應答한 集團은 5.5%로 일부계층 

에서 豪華흉를 쓰고 있는 비율과 비슷한 分布를 보였고， 法으로 못하도록 

規制해야 한다고 彈制的인 의사를 표한 집단은 34.7%로 나타났다. 여하 

간 生者의 호화로운 생활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規制할 수 없으나 死者를 

위한 豪華흉는 個A의 財뚫權 보호차원을 떠나 國益次元에서 規制되어야 

할 것이다. 

파. 共同훌地 擔置에 관한 態度

해방 이후 無分別하게 늘어난 것이 共同흉地이다. 대부분의 마을 인근 

야산에는 共同훌地가 있다. 이러한 共同흉地에 있는 無緣故흉이거 

나 管理가 안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共同흉地는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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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土地利用에 非效率的일 뿐만 아니라 흉地에 대해 緣惡감을 加重시킴으 

로 흉制改善에 있어 障짧要因으로 指觸된다. 

따라서 共同훌地에 대한 擔置意見을 보면 <表 3-4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緣故者가 없는 無緣故훌만 移舞을 하고 緣故者가 있는 緣故者로 

하여금 옮기도록 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고 일정한 장소로 모두 

集團移賽토록 한다가 26.6%로 나타났다. 

〈表 3-41> 옳華훌에 대한 意見

문제내용 
% N 

100.0 2,7(J7 100.0 2,091 100.0 616 

자손으로 당연하다 5.5 149 3.3 68 13.2 81 
본인의 자유지만 그렇게 
할 펼요는없다 37.7 1,021 38.0 794 36.9 227 
그렇게해서는 안된다 22.0 597 22.5 470 20.6 127 
법으로 못하도록 해야한다 34.7 940 36.3 759 29.4 181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表 3-42> 共同훌地 錯置에 대한 意見

문제내용 
전 체 시 부 군 부 

…… - --………“• 

% N1) % N % N 

계 100.0 2,679 100.0 2,071 100.。 608 

일정한 장소로 모두 이장한다 26.6 714 24.9 51.5 32.7 199 

모두 유골을 정리하여 납골묘 
(당)에 옮긴다 15.2 408 16.5 342 10.8 66 
무연고 묘만 이장 또는 납골묘 
(당)에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11.1 296 10.4 215 13.3 81 
무연고 묘만 이장 또는 납골묘 
(당)로 옮기고 나머지는 연고자 
에게 옮기도록한다 36.4 976 38.8 802 28.5 173 
현행 그대로 둔다 9.2 248 14.0 85 7.9 163 

37 1.6 
‘… ι、…‘…?‘v‘…-----】…““‘ ν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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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弘報·햄豪敎育 方法에 관한 意見

傳統的인 聲흉慣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 

도 나타났지만 問題의 意識은 높지만 實錢에 있어 실천율이 낮을 것으로 

據想된다. 따라서 實錢率을 높일 수 있는 意識變化를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效果的인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양豪方 

法에 관해 설문한 結果를 <表 3-43>에 서 보면 放送媒體를 통한 방법 이 

55.8%로 가장 많고 學校敎育을 통해서 하는 것이 26.2%로 次順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한 弘報·양豪과 더불어 社會 指響層에서 率先

畢範을 한다면 그 效果는 배가 될 것이다. 

〈表 3-43> 훌地慣行 改善을 위한 弘報·뿜쫓 方法

계몽방법 
전 체 시 부 군 부 

% % N % N 

계 100.。 2,633 100.0 2,002 100.0 601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55.8 1,469 55.4 1,126 57.1 343 
신문을 통한 홍보 7.0 184 6.9 140 7.3 44 
관련법의 벌칙강화 10.3 271 10.4 211 9.9 60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 26.2 689 26.6 541 24.7 148 
기타 0.8 18 0.7 14 1.0 6 
…-………----…-------“•……“-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第 3 節 賽基 行態

1. 本人의 흉地 

應答者 자신과 부모를 포함하여 祖上에 대한 聲훌 行態、를 통해 意識과 

함께 改善策을 模索하고자 설문하였다. 應答者 또는 配偶者가 앞으로 사 

용할 훌地를 確保했는지의 여부를 <表 3-44>에서 보면 전체 19.4%(대부 

분 연령계층이 40대 이후임)가 本人(配偶者)의 흉地를 確保해 놓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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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고， 그들이 준비해둔 훌地類型은 個人흉地가 대부분(91.2%)인 것 

으로 나타났다. 

<表 3-44> 本人(配偶者)의 훌地 確保與否

확보여부 
전 

% 

체 

N!) 

계 100.0 2,680 

확보해 놓았다 19.4 521 
확보하지 못하였다 80.6 2,169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시 부 

% N 

100.0 

17.3 
82.7 

2,068 

359 
l.709 

100.。 612 

26.4 162 
73.6 450 

역시 個人흉 

높게 나타났으 

묘제의 변화를 

또한 子孫들에 게 바라는 흉地類型을 <表 3-45>에서 보면 

가 48.1%(기 확보한 집 단 포함)로 가장 높고， 群部에서 더 

나，현재의 개인묘 점유율(70%)보다 낮아 앞으로 자연적인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表 3-45> 

묘지구분 

子孫들에게 바라는 훌地 

전 체 

% N!) 
군 부 

% N 

계 100.0 2,675 100.0 2,064 100.0 611 

집 단묘지 25.8 689 27.6 569 19.7 120 
개 인묘지 48.1 1,286 42.4 876 67.1 410 
화 장 24.6 660 잃.3 584 12.4 76 
기 타 l.5 40 l.7 35 0.8 5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本人의 舞禮方法에 대해 遺言을 하겠느냐?의 설문에 대한 應答分布를 

<表 3-46>에서 보면 遺言하겠다가 38.3%(1，026명)이었고， 그 중 遺言內容

을 응답한 746명의 유언내용은 賽禮方法이 57.9%(432명)， 묘자리에 대한 

遺言이 30.3%(22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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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46. 本A의 흉빨方法에 nl한 造言與否
_.::...-C"，，~===:_=:'-:===": 

유언여부 
전 체 가구주 배우자 기 타 

w…*‘----~- -----ν‘… -χ 

% Nl) % N % N % N 

계 100.。 2,680 100.0 1,636 100.。 1,013 100.。 31 

유언하겠다 38.3 1,026 39.7 649 35.8 363 44.8 14 
하지 않겠다 61.7 1,654 60.3 987 64.2 650 55.2 17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제외. 

2. 祖上의 조성에 대한 行態

應答者의 父母 中 한 분이라도 돌아가셔서 幕를 쓰게 된 行態를 보았 

다. 먼저 現在의 위치에 흉를 쓰게 된 理由를 <表 3-47>에서 보면 先山

이라서 현재의 위치에 모셨다고 응답한 群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남 

의 산이지만 구입이 용이해서가 10.7%로 個人흉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7> 父母님의 

이 유 

現在의 位置에 쓴 理田

전 체 시 부 부
 
’ 군

 

계 

% ~ % N % N 

선산이라서 

공설공원묘지 구입이 
용이해서 

사설공원묘지 구입이 
용이해서 

종교단체묘지 구입이 
용이해서 

남의 산이지만 구입이 
용이해서 

기 타 

100.0 1,770 

63.1 1,116 

100.0 1,270 

61.3 779 
떼
 떼
 인
 

0
’ 

5 

3 

m 
m 
7 

11.1 197 160 12.6 

9.0 159 10.5 133 5.2 26 

4.2 75 5.2 66 1.7 9 

10.7 

1.9 

189 

34 

8.8 

1.6 

112 

20 

15.4 77 

2.9 14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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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자리 選定에 있어 明堂與否를 가려 좋은 곳으로 택하였느냐?의 應答

分布를 <表 3-48>에서 보면 그렇다고 應答한 集團이 80.6%로 風水地理

信賴度와 비슷한 分布를 보였으며， 좋은 곳을 누가 택하였느냐?에 대해서 

家族이 議論해서 정하였다가 37.5% 묘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地官) 

이 정하였다가 37.0%로서 次順이었으며， 群部에서 지관에 의한 選擇이 높 

게 나타났다. 

<表 3-48> 父母님의 훌자리 明堂 選擇與否 및 選定한 者

선택여부 및 선택자 
전 체 시 부 군 부 

% NI) % N % N 

계 100.。 1,763 100.。 1,268 100.。 495 
명당으로 선정하였다 80.6 1,421 80.2 1,017 81.6 404 
집안식구들의 의논 (37.5) (39.1) (33.9) 
집안친척 (18.1) (20.7) (11.4) 
묘자리를 아는사람 (37.0) (32.8) (47.5) 
묘지 관리하는 사람 (1.6) (1 .8) (1 .2) 
기타 (2.0) (1 .9) (2.2) 
무응답 (3.7) (3.6) (3.7) 
그렇지않다 19.4 342 19.8 251 18.4 91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 제외 

또한 宗敎有無別로 明堂 選擇與否를 <表 3-49>에서 보면 f需敎가 

91.5%로 가장 높고， 佛敎 87.8%, 基督敎 74.0%이 었고， 종교가 없는 집 단 

은 77.5%로 나타났다. 이 러 한 분포를 볼 때 傳統的인 備敎思想과 風水地

理 思想、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 가운데도 뿌리깊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흉가 허가난 흉인가?의 설문에 許可난 훌라고 확실히 응 

답한 집단은 46.9%이고， 지역간에는 2배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집단묘와 

개인묘의 차이로 都部의 대부분이 개인묘로 불법묘임을， 또한 없部의 경 

우 거주지역에 토지 또는 연고가 없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那部에서의 

地購入이 어렵지 않음을 示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表 3-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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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49> 宗敎別 明堂 選擇與否

전 체 기독교 불 교 유 교 기 타 없 다 
영향정도 •••--- ----•- ---•-- -----• •••• -• --• 

% N‘% N % N % N %N % N 

계 100.0 1,754 100.0 442 

선 택 80.5 1,412 74.0 327 
비선택 19.5 342 26.0 115 

100.0 593 

87.8 520 
12.2 73 

100.0 58 

91.5 53 
8.5 5 

100.0 16 

68.6 11 
31 .4 5 

100.0 없6 

77.5 501 
22.5 145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 제외 

<表 3-50> 父母님의 훌地 許可與否

전 체 시 부 군 부 
허가여부 

% N1
) % N % N 

계 100.。 1.779 100.。 1,279 100.。 500 
허가난묘지 46.9 잃4 55.2 705 25.6 128 
허가나지 않은 묘지 23 .4 417 18.0 230 37.4 187 
모르겠다 29.7 529 26.9 344 37.0 185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 제외. 

現在의 묘자리에 대한 만족 정도를 <表 3-51>에서 보면 52.7%가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161명의 不滿足 理由로는 거 

리가 멀어서 31.7%, 남의 산이라서 25.5%, 明堂이 아니라서 16.1%로 나타 

났으며， 옮기고 싶다고 應答한 147명의 옮기고 싶은 곳은 個A흉가 35.6% 

로 가장 많았다. 

<表 3-51> 父母님의 훌地에 대한 滿足度

% ~ % N % N 
만족도 

전 체 시 부 군 부 

계 100.0 1,777 100.0 1,274 100.0 밍3 

만 족 한 다 æ7 ffi6 ffi8 6~ ~B 251 
보 통 이 다 38.3 680 36.9 470 41.7 210 
불만족 하다 9.1 161 9.3 119 8.4 42 

註: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 제외. 



흉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願 71 

돌아가신 父母의 흉를 쓴 행태를 종합해 볼 때 現在 響出되어 있는 問

題點인 個人훌 選好， 風水地理에 의한 훌地選擇， 不法흉 등이 사실대로 나 

타났음을 볼 수 있다. 

3. 改舞(移舞) 寶態

祖上의 幕를 어 떤 사유에서 이 든지 移舞(개장)한 經驗이 있는 집 단은 

26.3%였고(表 3-52 참조)， 移賽한 이유로는 家族(先山)흉地로 옮기고 싶어 

서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個人所有의 土地， 先山이 없는 

家口의 경우 조그마한 面積일지라도 자가소유의 山을 購入하여 本人의 묘 

자리를 준비함은 물론 祖上을 한곳에 모시고자 하는 意識에 따른 結果로 

도 해석되며， 이는 移賽하여 옮긴 장소를 묻는 설문에 답한 686명의 이장 

한 場所는 個人(家族， 先山)훌가 72.5%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火賽을 

하였다가 12.5%로 나타났다. 

〈表 3-52> 祖上훌의 移흉 經驗有無 및 移賽한 理由

내 용 
전 체 시 부 군 부 

% N!) % N % N 

계 100.0 2,682 100.。 2,069 100.0 613 
있 다 26.3 7fJ5 26.4 546 25.9 159 
없 다 73.7 1,977 73.6 1,523 74.1 454 

이장이유 

계 100.。 686 100.0 529 100.0 157 
지역개발사업 때문 20.2 138 21.0 111 17.3 27 
묘지사용권 때문 3.4 24 3.7 20 2.3 4 
관리상의 이유로 10.7 74 11.3 60 8.7 14 
명당이 아니라서 12.9 88 10.8 57 20.1 31 
합장하려고 16.9 116 16.3 86 19.0 30 
가족(선산)묘지로 옮기 려고 28.2 194 29.4 156 24.0 38 
거주지 가끼운 곳에 모시려고 6.8 46 6.8 36 6.6 10 

6 

註: 1) 전체 응답자 2，734명 중 무응답， 비해당 제외. 



第 4 章 國內·外 基制에 대한 考察 및 比較

第 1 節 우리나라의 훌地制度 

1. 歷史的 考察

우리나라 훌地의 歷史에 대해서는 많은 先行짧究에서 詳細하게 發表되 

었으므로 여기에서는 簡略하게 이 報告書의 이해를 돕는 水準에서 略述

하였다. 

가. 三國時代

三國時代 以前 훌制의 특징은 支石훌 또는 고인돌의 t홈훌가 전국 곳곳 

에서 발견되어 士賽風習과 共同훌地體制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屬體를 일정기간 假理聲하였다가 遺骨을 다시 理賽처리하는 二重聲制의 

특수한 풍속이 있었다. 三國時代에 들어와서는 거대한 封慣의 구축과 內

部에 많은 副舞品을 所藏하는 동 화려함이 특징이며 百濟에서는 1樓 多賽

의 家族훌 성격을 지닌 벽관묘와 火賽흉가 존재하였는데 현존하는 古樓은 

왕족등 특수계층의 것으로서 一般市民은 封樓이 없는 原始形態의 理賽을 

답습하였다(보건사회 부， 1991). 

나. 統一新羅時代

統一新羅時代로 접어들면서 古樓들은 古新羅時代의 共同훌地로부터 흩 

어져 했外로 分散하기 시작하였으며 묘지선정에 陰陽五行十二支思想(풍수 

지리)이 導入되고 묘지에는 陣聞， 石A， 石戰로 장식하는 예가 시작되고 

특히 佛敎의 影響으로 火舞法이 유행되었는데 화장 후에는 散骨 또는 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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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處理하였다(보건사회부， 1991). 

다. 高麗時代

樓흉의 형태는 石室훌， 石權훌， 土據훌로 신분에 따라 다르며 火賽後 합 

골， 佛춤에 安置하였다가 理骨(骨賽制)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火舞， 理賽

풍습이 混在하였고 品階에 따라 樓흉의 크기 등을 制限하는 禁限步數制가 

있었다(보건사회부， 1991). 

라. 朝蘇時代

朝蘇朝는 국책인 옳f需1JlJ佛政策으로 화장을 금하고 理聲制를 강력 시행 

하였으며 새로운 禁限步數制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偶數의 賽制， 風水

地理思想의 성행으로 族聲制(先山)가 생기면서 禁限步數制가 무너지고 明

堂차지를 위한 山뚫， 先山마련을 위한 林野의 私有化， 흉地增加 據散등 폐 

해가 발생하는 한편 종래의 火舞風習은 거의 훌退하기에 이르렀다 

마. 日帝時代

日帝는 朝蘇朝의 族樓制에 따른 樓흉의 散在와 非效率的 山地利用 및 

좋지못한 慣習과 미신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集團훌地政策에 의한 共同

흉地制 등을 실시(1912년)하였으나 共同흉地나 火舞場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下流階層 또는 無緣故者 등이었고 中流層 이상은 대부분 私有林을 

확보하고 家族흉地를 設置하여 계속 樓훌를 造成하여 왔다(윤양수 외， 

1987). 

바. 1945年 以後

해방 후에도 훌制에 대하여는 거의 慣習에 맡기고 방치하여 오다가 理

賽 및 흉地 등에 관한 法律을 制定(1961.12.5.), 묘지 에 대한 規制를 彈化

하였으나 개인， 가족， 宗中幕地 등 흉地의 分散設置가 許容되고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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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반여건이 不備되어 t里舞寫主의 慣行이 계속됨으로 인해 法規가 무시 

된 채 도처에 無許可훌地가 난립되는 한편 합법적인 훌地는 설치가 곤란 

하게 되면서 지역에 따라 흉地不足 現像이 점차 深化되기 시작하였다. 

賽事지내는 방법으로는 理舞과 火聲 두가지 형식이 通用되고 있는데 그 

중 理賽이 우리의 전통 형식인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은 朝蘇時代 以

前에는 오히려 火舞風習이 盛行하였을 뿐만 아니라 火賽， 風賽， 草賽 등으 

로 일정기간 屬體를 보존한 후 脫肉된 연후에 뼈를 收給하여 賽事하는 納

骨形式의 二重舞制가 부분적으로 지속되어 왔었다(보건사회부， 1991). 

第 2 節 最近의 훌地制度 

우리나라 國民의 흉制에 관한 意識은 宗敎， 風水地理， 傳統的 慣習 등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어서 裡賽 및 個人훌를 選好하는 것이 현재 묘지관리 

의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묘지관리를 위해 制定한 

法律을 포함한 制度 自體에도 問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問題가 되는 

法規內容을 중심으로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61년에 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3차 

에 걸쳐 改正하였고， 그 목적을 “理賽， 火舞 및 開舞과 흉地， 火賽

場 및 納骨堂의 施設과 관리 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衛

生上의 危害를 방지하고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 및 公共福利의 增

進에 기여함을 텀的으로 한다로 하고 있다. 그러나 國士의 效率

的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理由는 전 국토의 幕地 난3有率 

이 1%이고， 全體훌의 70%를 차지하는 個A훌가 대부분 土地의 可

用性이 높은 지역에 있는 점 등이다. 또한 保健衛生上의 문제 뿐 

만 아니라 公짧 및 環境衛生上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며， 公共福

利 增進에 기여함은 흉地難과， 豪華훌， 不法흉로 國民間 違和感을 

조성하고 있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寶情이다(묘지법 

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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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흉地面積의 基準을 慣흉 1기당 集團훌의 경우 30m'(g평)， 자연인의 

個人훌는 80m'(24평)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與件으로나 

外國에 비교해 볼 때 越等히 넓은 面積을 차지하고 있다(법률 제4 

조)， 

다. 理舞，火舞을 하고자 하는 자는 理舞地 火舞地 管轉 機關長에 게 申

告를 하고， 保健社會部 長官，道知事는 樓흉 一齊申告를 하게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程이 이행되지 않고 있 

어서 묘지관리에 대한 정확한 行政統計 資料가 未治하여 政策樹立

이 어 려운 寶情이다(법률 제5조)， 

라. 훌地難에 대처하기 위해 公設훌地， 公設火聲場， 公設納骨堂 設置를 

市長， 없守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이 老댄 또는 

落後되어 있어서 利用率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狀況에 대 

처하기에는 부족한 寶情이다. 따라서 設置條項을 義務條項으로 하 

고 國庫에서 일정비율의 讓算을 지원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법 

률 제7조) , 

마. 私設幕地， 私設火賽場， 私設納骨幕(堂)의 설치는 許可事項으로 정하 

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設置 規制를 鍵和하여 시설을 

고 施設의 現代化로 國民의 意識을 變化시켜 利用率을 提高한다 

(법률 제8조)， 

바. 無緣樓흉는 一齊申告 기간내에 正當한 事由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緣故者가 없는 樓훌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無緣樓

훌의 遺骨을 納骨堂에 安置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地域

開發(도시계획， 도로건설 등) 次元에서 이장이 부득이한 地域에 한 

하여 移賽을 하였을 뿐， 흉地管理 次元에서의 일제신고 및 無緣樓

흉 整備는 못하고 있는 寶情이다(법률 제 15조의 2), 

사. 뽑則條項으로 不法理舞， 基準超過 흉地設置는 1년이하 戀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띔金을， 申告 불이행자는 3월이하의 戀投 또는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眼課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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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행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 

는 實情이다. 이는 본 규정이 微弱한 이유도 있지만 장례에 관한 

한 慣行的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으로 違法일지라도 묵인 되는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벌칙 規程을 現實에 맞게 彈化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이러한 규정이 있음을 弘報를 통해 알려서 慣行的으로 

聲禮를 치룰 것이 아니라 規程에 따라 치루도록 하는 行動의 變化

가 있어야 할 것이다(법률 제18조) . 

이외에도 작고 많은 問題點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훌地管理의 效果

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規程(시한부 묘지제， 화장 의무대상자， 분묘 기지 

권， 묘지실태 조사 등) 等이 포함되어야 하는 必要性을 안고 있다. 

第 3 節 外國의 흉地制度 

1. 日本

日本은 흉地行政體系가 확립되어 있고 國民 스스로가 許可된 區域 以外

에서는 훌地를 설치하는 일이 없으며 宗敎에 의한 國民自律意識의 發展과 

철저한 法的規制 그리고 彈力한 行政指響로 火賽 위주의 慣行을 갖고 있 

다. 日本의 火舞率은 97%이며 火賽慣行은 우리나라처럼 화장후 散骨이 

아닌 納骨制가 주된 관습으로 되어 있다. 納骨方法으로는 納骨훌와 納骨

堂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족납골묘지의 크기는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5-10m2(C 1.5평 -3평)정도에 불과하다. 日本의 훌地는 集團化되어 

운영주체는 地方公共團體를 위주로하고 공익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 

로 宗敎法A.， 놓院에서 사설묘지를 운영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1). 火

賽率이 높고 納骨훌地(가족납골묘)로 작은 면적을 사용하고， 納骨堂 利用

率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대도시지역의 흉地不足이 社會問題가 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家族納骨흉地 대신 가로 세로 각각 90cm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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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만을 세운 慶型훌地나 영국의 스캐터링 그라운드(scattering ground) 

모방하여 遺骨을 땅에 뿌릴 수 있도록 한 新集合 平面훌地 등을 響入

하고 있다(이성한， 1994). 

2. 臺營

대만은 우리나라의 흉地慣行과 類似하여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政府는 흉地問題의 改善對策으로 1992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가건설 6개년 計劃 가운데 훌地問題를 포함시켜 무질서한 훌地와 公共

훌地의 정리 및 공원화와 公設훌地 설치 그리고 納骨堂을 건립키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새로 造成되는 共同훌地는 평장방식을 

택해 封環을 없애고 理賽한지 7년이 지난 뒤에는 遺骨을 수습하여 納骨堂

에 안치해 흉地의 ?좁環使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성한， 1994). 

훌地의 時限附使用制를 導入 8-12년간 사용하도록 했으며， 흉地面積을 

16m'에서 8m2로 축소하고 續嚴館을 증설하여 국민에게 賽禮치르는 장소를 

제공하며， 현대식 火舞場을 증설하는 등 흉地問題解決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賽禮經營者로 하여금 장례의 운영을 전담 

케하여 不法훌地의 據散과 無緣樓훌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윤양수 외， 

1987). 대만의 火賽率은 18% 정도이며 基當흉地面積은 평균 16m2이하이 

다. 

3. 홍콩(香港) 

홍콩은 地理的 특성과 人口의 過密로 흉地로 活用할 토지가 극히 부족 

한 형편이다. 共私設의 훌地에는 樓흉가 밀집되어 있고 공동묘지는 흉 1 

基當 面積이 3.6m2( 1J평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 어 있으며 火聲率은 72% 

로 增加하는 觸勢에 있다. 公設흉地內의 樓흉는 6년 基準으로 時限附 理

聲制度를 운영하고 있으며 火賽遺骨은 納骨하여 安置하고 私設納骨堂에서 

는 50년 期限으로 納骨하는 制度가 있다(보건사회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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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國

中國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賽禮制度와 훌地選擇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中國人들은 祖上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 

능한 훌륭한 무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자들은 좋은 훌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風水地理說에 따라 경관이 좋은 구릉지역이나 大都

市의 주변에 크고 화려한 家族흉地를 설치하였다. 반면에 가난한 농부들 

은 그들이 경작하는 平野地帶나 마을 주변의 fjj:作할 수 없는 작은 언덕에 

그들의 祖上을 理聲함으로써 과거 世代의 무덤을 표시하는 수많은 원뿔형 

흙무덤이 모든 農鏡地域애 散在하고 있어 國土의 效率的인 활용에 障짧 

요인이 되고 있다. 

中國政府는 1949年 자유화 이래 무텀을 위해 鏡作土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왔다. 

@ 火舞을 촉진하며， 무덤조성에 경작지 사용을 禁止하고 이를 위해 대 

부분의 市와 물에 火舞場을 설치토록 하였다.(2)觀作地에 散在하고 있는 

기존의 무덤을 公共幕地로 이전하기 위해 마을 근처의 非鏡作地를 개방한 

다.@농부들이 死亡者를 들에 理賽하고자 하는 경우 땅속 깊이 理舞을 

허락하고 그위에 경작을 하도록 한다.@모든 賽禮活動은 단순하고 간소 

하게 하며 미신적인 활동을 제거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들에 있는 흙 

무덤을 없애고 그대신 公共훌地를 확대하였다. 

흉地의 팽창을 더욱 억제하기 위하여 中國政府는 1988년에 賽l禮管理에 

관한 規制를， 그리고 1990년에 무덤造成을 위한 土地置用의 금지에 관한 

告示를 발표했다(Wu chuan-jun, 1994). 

5. 歐美各國

프랑스 : 19세기 초부터 幕地를 集團化하여 自治區마다 公設훌地를 운 

영하며， 사망자의 대부분이 딩治區 흉地內에 理舞하고 있다. 흉地의 再使

用을 위하여 5-30年 단위로 再찢約이 가능한 時限附 흉地制度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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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시한이 경과하면 遺骨을 集團納骨하여 安置하고 있다. 일부 

훌地에는 慣흉의 내부공간을 층계식으로 造成하여 複數의 屬體를 보존하 

家族훌地로 사용하며 가톨릭문화의 영향으로 火舞率은 8%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英 國 : 중세 이후 敎會흉地가 發達하였으나 19세기부터 都市內 敎會흉 

地에는 理賽을 금지하고 설계에 의한 集團公園훌地를 설치하여 運營하게 

되었으며 묘역내에는 묘비 등 조형물이 장식되어 있고 火舞率은 60%수준 

이다. 최근에 묘지난을 겪으면서 국회에서 “묘지 나눠쓰기”운동 전개에 

따른 찬반 토론이 한창이다. 

獨 速 : 敎會共同幕地가 公營흉地로 바뀌어 흉地가 집단화되고 賽法은 

매장형식이나 時限附 훌制를 도입하여 시한이 지난 屬身은 겹쳐서 賽事를 

지내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러아 : 뚫身을 세워서 理聲하고 있으며 80년전에 

비해 훌地面積이 10분의 1로 감소되었다. 

이탈리아 :10년 時限附 裡舞후 30년 단위로 2차 사용계약을 할 수 있 

으며， 묘지아파트 안치기간이 만료되면 親末로 처리하여 廢棄시킨다. 

美 國 : 樓훌設置形態가 봉분이 없는 2f賽 薦主이며 石物은 머리돌 크 

기의 훌碼만으로 둡힌 형태로 설치하고 있다， 50년대 말 理賽 및 훌地등 

에 관한 연방법률을 개정， 훌牌를 세울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동판등에 이 

름을 새겨서 땅높이로 둡혀 놓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公園훌地 

의 만장에 따라 흉地面積 縮小 및 火舞을 권장하고 있으며 火賽率은 12% 

수준이다. 

스위스 : 遺家族 등이 理賽이나 火聲을 선택한 후 共同흉地 遺骨安置所

에 20년 保存 후 主λ‘。l 없으면 廢棄한다. 이 나라의 火舞率은 비 교적 

높아 67% 水準에 이르고 있다(보건사회부， 1991,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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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外國 基制와의 主要 制度 比較

우리나라의 主要 훌地制度와 外國의 制度와의 比較를 <表 4-1>에서 보 

면 制度改善의 時期와 必要性이 切追함을 볼 수 있다 

〈表 4-1> 外國 훌地쁨IJ度와의 比較

그버 분묘1기당 
국명 ;;;;;;;1 ￡、
「 。 면적(기준) 

F집단묘지 9평 
한 국 (30m') 개인묘지 

딩4평 (80m') 

중 국 -

l한찰흔냐"二 
설，사설묘 

19% i 미시행 {종중， 가족， 
인 묘지 

/。 지，매 
내 

1 장법과 
분묘형태 

매장，봉분 
(평분)형 

일 본 4m' I 97% 도입 검토중 1공설， 법 인 j납골당(묘) 1= ~ '0=0 I(종교)묘지 집단화 

공동묘지사용시 
시한 명시 고 。립， 사립 토장 평분형 

대 만 16m' 18% 시한(8-12년) 공동묘지 일부’ 납골 
경과 후 납골개인묘지 

매장，평분형 
홍 콩 3m' I 72% 공설묘지느 6녀 }1랩공(단링제1) 종요지교 납골당(50년 

시한경과 후 납골 시한) 

네덜란드 3m’ l1 98% 납 평골분묘형， 

평분형 
영 국 3.6m' I 69% 1~13~，30년공설묘지 j납골묘(1기당 

하집단 
프랑스 2.52 I 8% 치소 

하납골묘 

미 국 2.9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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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 계 속 

국명 묘지설치규제 정책방향 기타 

단위 면적 축소 

지방자치 화장권장 
한국 

단체장허가 
묘지 집단화 
시한부 묘지제도입 
무연분묘 정비 

중국 지방정부허가 
화장제 적극 권장 공무원이 화장을 하지 
화장， 납골시설 확충 않으면 장례지원 없음 

일본 
시， 정，촌장 묘지공원화 벽묘지보급 
|허가 무연묘정비 

묘지공원화로 

대만 
시， 도 주관， 면적축소(6-9m') 
허가 시한부묘지제도입 (8-12년) 

화장， 납골제 확대 

홍콩 
지방의회 화장권장 95% 이상이 불교인으로 
승인 벽감식 납골 주로 화장에 의존 

l=Jj달굶爾 지방자치 화장권장 개인， 사설묘지 허가하지 
허가 않음 

영 국 1 정부， 지방자치 
묘지 나눠쓰기 시민운동 

화장권장 전개 
단체 허가 

묘지재사용 

화장률이 매년 증가추세이 

묘지아파트， 가족묘지 
고 묘지를 아파트식으로 

자치구 집단화하고 있음， 
표랑스 

조례허가 
개발 확대보급 

시한부 묘지제도가 가장 
시한부묘 확대 

잘되어 있으며 실효를 
얻고 있다. 

미국 

소
 -

’
-
죽
 

-

。
-
적
 -

」
ν
μ
-
-

변
 ( 

u 

지
 • 

화
 묘
 } 



第 5 章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는 祖上을 옳拜하고 孝를 근본으로 하는 偏敎的인 風習이 傳統

文化의 願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賽훌文化에 있어서도 뿌리깊게 작용 

하여 理賽을 위주로 한 賽훌慣行이 土훌化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賽

훌文化는 國土의 묘지화 面積이 1%를 차지하게 되었고， 앞으로 2-10年

以內에 집단묘지의 供給이 限界에 이르러 훌地難을 겪어야 하는 問題에 

逢훌하게 되었다. 또한 土地의 利用價順가 높은 地域이 훌地化 되어 國土

利用의 經濟的 가치면에서도 對策이 세워져야 할 時點에 와 있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個人훌地 設置와 훌地管理의 行政은 法律의 規定

에 의하여 適法하게 設置， 管理되지 못하고 전통적인 慣習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흉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번 설치된 樓흉는 영구 

히 士看化되고， 일부 富格層은 자신의 신분과 시욕 등으로 豪華境훌를 造

成하고 있어 國民的 違和感을 자아내는 등 흉地問題가 심각한 국변에 이 

르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急變하는 狀況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 

해 1993년에 묘지제도 법률 개정안이 立法鍵告된 바 있다. 그러나， 흉地 

制度는 국민의 傳統的인 文化， 情總， 宗敎， 慣習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得보다 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國民的 共

感帶를 形成 할 수 있는 法律案 마련에 國民의 集約된 意見을 J않數하여 

提示하기 위해 本 닮究는 施行된 것이다. 

本 짧究를 위한 調훌는 제주도와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99개 標本調

흉區에서 2，9707~ 의 家口를 抽出하고 각 家口內의 家口主 또는 配偶者를 

대상으로 2，734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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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節 要約

1. 應答者의 一般特性

應答者의 年騎은 30代群이 32.3%로 제 일 많았고 40代가 25.8%, 50代가 

18.1%의 순이고 郵部의 年觀樓이 높은 分布를 보였다. 應答者 또는 應答

者의 가구주가 長孫인 가구는 39.3%, 父母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는 26.4% 

로 那部애서 부모를 많이 모시고 있다. 

應答者의 31.1%가 불교， 천주교를 포함한 基督敎가 26.9%, j需數는 2.7% 

에 불과했다. 學歷은 中후 이하기- 제일 많아 40.4%로 那部에서 많았다. 

職業은 事務職이 22.2%로 제일 많았다. 

2. 훌地問題에 대 한 意識

가. 應答者의 절대다수인 70.7%가 幕地面積 증가에 대해 問題가 深刻

하니 國家에서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흉地問題를 심각하게 홍識하 

고 있었으며， 이러한 惠識은 市部에서 높아 74.2%로 都市地域에서 

의 幕地購入이 어렵다는 것을 示埈하고 있다. 

나. 喪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經驗者 중 48.2%가 흉地購入難이었고 

35.2%는 훌地價格이 너무 비싸다고 應答하고 있어 幕地確保에 어 

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幕制 關聯 法規에 관한 認知度

가. 훌地管理를 위한 法律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比率은 37.9%에 

불과했으며 이는 市部에서 다소 높아 38.7%였다.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한 認知度를 보면 훌地의 面積， 場所， 申告등에 관하여 法的

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應答한 比率은 38.0%였고 이 

를 위반할 경우 法的인 制載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比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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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에 불과했다. 또한 移賽 理賽을 하려고 할 때 申告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1.0%가 認知하고 있었다. 

나， 不法훌의 擔置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38.7%가 뽑金을 물리지 

않고 許可난 곳으로 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意見을 제시했고， 

24.8%는 이미 設置된 흉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 흉地에 관한 法律的인 規制事項을 彈化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것 

은 절대로 지키지 않겠다고 否定的인 의견을 답한 비율이 25.8%로 

우리의 묘지제도가 法律을 根鍵로 이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傳統

的인 慣行에 의한 것임을 示埈하는 結果이다. 

4. 養地面積 縮小에 대한 意見

가. 훌地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넓게 려有하고 있는 面

積을 줄이는 것이다. 應答者들의 훌地面積 축소에 대한 찬성여부 

는 46.1%가 贊成했고 52.4%는 현행 그대로가 좋다는 意見을 제시 

하고 있어 흉地面積 縮小에 어 려움이 있음을 示埈하고 있다. 

나. 흉地面積을 축소할 경우 樓훌 1基當 適正面積 규모로 3-10m'(1-

3평)를 76.7%가 답하였고， 13-20m'(4-6평)는 22.0%였다. 

또한 豪華흉의 面積基準을 33-99m' (10-30평)미만으로 認識하고 있는 

應答者가 74.0%에 이르고 있어 일정 基準面積 이상을 豪華훌로 보는 것 

이 아니라 不必要하게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것을 豪華흉로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훌地制度 改善에 대한 意見

가. 火賽에 대한 贊成與否를 보면 過半數 程度인 50.1%가 贊成하고 있 

었으며 이는 市部에서 높아 55.8%였다. 현재의 火賽率 19.1%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나 실제 火聲에 있어서는 이에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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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意識과 寶錢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年觀階層別로 보면 20-30代의 젊은 層에서 火舞贊成率이 60.9%로 

높은데 반해 高年觀層인 60代 이상에서는 31.7%에 불과해 연령이 

많을수록 火賽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녔다. 火賽을 贊成하는 집 

단의 贊成理由로는 國土面積이 좁으니 해야한다가 61.4 %로 높아 

흉地面積에 問題意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火聲해 줄 것 

을 子孫에게 遺言을 하겠다는 比率은 火賽贊成者中 68.3%로 나타 

나 앞으로 火聲率은 增加할 것으로 기대된다. 火聲後의 遺骨處理

에 있어서는 納骨堂(흉)이용보다는 山이나 江에 뿌린다는 意見이 

過半數인 50.7%로 나타나 납골묘(당)에 대한 홍보·계몽이 미홉한 

결과로도 해석이 된다. 

나. 天主敎를 포함한 基督敎 信者에서의 火賽贊成率이 54.9%로 他宗敎

에 비하여 높았고 火賽을 권장하는 佛敎에서는 贊成率이 47.2%로 

오히려 낮은 水準이었다. 學歷이 높을수록 火聲贊成率은 높아 大

후이상에서 61.7%를 보였다. 

다. 火聲을 반대하는 者들의 反對理由로는 祖上에 대한 禮義가 아닌 

것 같아서가 30.0%로 가장 많았고 傳統的인 慣習에 따르기 때문 

에가 20.6%, 두번 죽는 것 같아서 19.5%의 順으로 나타나 {需敎的

인 聲禮文化에 젖어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제특성을 볼때 

向後 環境與件의 變化가 오면 一部는 찬성하는 쪽으로 意思轉向이 

據想된다. 

라. 納骨흉와 納骨堂에 대한 認知率은 23.6%에 불과했고 市部에서 다 

소 높아 24.5%였다. 또한 家族納骨흉， 納骨堂을 보급할 경우 사용 

하겠다가 53.9%로 過半數 이상이 肯定的인 반응을 보였고， 納骨훌， 

納骨堂 사용을 위해서는 火聲이 전제가 되는데 火賽을 하겠다는 

應答率은 56.7%로 시설의 現代化와 據充이 要求된다. 

마. 時限附 훌地制度 響入에 대하여 62.9%가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基本 t里賽期間은 10-20년 미 



86 

만이 낌.2%로 가장 많았으며 平均t里舞期間은 17.3년으로 政府에서 

제시한 15년보다 약간 길었고，4-均 延長回數는 2.3回로 나타났다. 

바. 無緣故樓훌를 整備하기 위해서는 흉地申告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데 훌地申告를 일제히 하도록 法律로 정한다면 기일 내에 

申告를 하겠다고 肯定的으로 應答한 比率은 62.3%로 나타났고， 하 

지 않겠다고 否定的으로 응답한 比率은 5.3%에 불과해 本 制度의 

施行可能性을 示俊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無緣故幕 擔置에 대해 

서는 85.3%의 절대다수가 整備를 해야한다고 肯定的으로 意見을 

제시하였고， 整備時期는 빠를수록 좋다는 意見이 35.7%로 가장 많 

았으며， 整備方法은 集團納骨堂으로 移賽하는 것이 좋다고 應答한 

率이 29.4%로 제일 높았다. 

사. 훌地再使用에 대해 4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새로 

운 훌地制度(시 한부 묘지 제 아파트식 계단식 묘지조성 등)의 響

入可能性이 있음을 示埈하는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 

아. 個人흉 造成에 대하여 22.5%가 찬성하고， 反對할 필요가 없다고 

贊成쪽에 가까운 應答이 50.7%로 個人흉 조성을 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個人흉가 안고 있는 問

題가 훌地問題를 解決하는데 基本事案임을 敏案할 때보다 積極的

이고 能動的인 法律案의 마련이 要求된다. 

자， 風水地理에 대한 信賴程度에 있어서 많이 믿는 편이다가 41.1%, 

보통으로 믿는 편이다가 37.9%로 나타나 흉地制度 改善을 위해 

국민의 意識을 變化시키는데는 상당한 期間과 노력이 所要될 것으 

로 예상된다. 

차. 흉地造成地域을 외국과 같이 住居地 인근에 造成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긍정적인 응답률이 30.6%로 이에 대한 弘報·햄豪이 뒷 

받침된다면 意識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흉地制度의 響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카. 他人所有의 토지에 主人의 許可 없이 묘를 썼다 할지라도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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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 법으로 保護를 받을 수 있는 묘지 基地權이 있다. 이 

본래의 目的과는 달리 사용되어 個人흉의 增加 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閒止하고자 하는데 대해 56.9%가 찬성한다고 

답히여 法的인 檢證을 거친 후 施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타. 祖上흉 管理를 子孫들이 어느 정도 하여줄 것인기-?에 대한 期待程

보면 잘 管理할 것이다 19.4%, 다소 변할지라도 관리는 해줄 

것이라고 肯定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比率이 37.9%로 나타나 半數

정도는 子孫들에게 管理를 期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 設置에 관해서 子孫으로서 當然하다고한 應答율은 5.5%에 

불과했고， 본인의 자유지만 豪華훌 設置에 反對하는 意見이 59.7%, 

法으로 制載해야 한다가 34.7%로 豪華흉 設置에 대하여 應答者의 

절대 다수가 否定的인 意識을 갖고 있었다. 

하. 共同흉地에 대한 뺨置意見을 보면 緣故者가 없는 無緣故幕만 移舞

을 하고 緣故가 있는 흉는 緣故者로 하여금 옮기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일정한 場所로 모두 集圍移聲토록 

해야 한다가 26.6%로 나타났다. 

거. 傳統的인 舞흉慣行을 개선하기에 앞서 국민의 意識變化가 선행되 

어 야 한다. 이를 위 한 方法으로 放送媒體(라디오， T.V)를 통한 방 

법이 55.8%로 가장 많았고 學校敎育을 통해서는 26.2%였다. 

6. 舞흉 行態、

가. 應答者의 19.4%가 本A 또는 配偶者의 흉地를 확보해 놓았다고 했 

고 훌地類型은 個人훌地가 9l.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子

孫들에게 바라는 홍地類型은 역시 個人훌가 48.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郵部에서 더 높아 67.1%였다. 本人의 賽禮方法에 대해 

遺言을 하겠다는 比率은 38.3%이었고， 그 중 

이 57.9%, 묘자리 에 대 한 遺言이 30.3%였다. 

內容은 홉禮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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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父母의 흉를 현재의 위치에 쓰게 된 理由를 보면 先山이기 때문에 

모셨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남의 산이지만 구입이 용이해서 

가 10.7%로 個/\훌가 70% 이상이 었고 集團훌地에 모신 경우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묘자리 選定에 있어 明堂與否를 가려 選擇했 

다는 比率이 80.6%로 風水地理 신뢰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믿고있 

다고 답한 율(79.0%)과 비 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흉자리 選擇은 

가족이 議論해서 정하였다가 37.5%로 제일 많았고， 묘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地官)이 37.0%로 나타났다. 또한 宗敎有無別로 明堂

選擇與否를 보면 情敎기- 91.5%로 가장 높고 佛敎가 87.7%, 基督敎

74.0%였고，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는 77.5%로 나타났다. 集團흉地 

를 제외한 대부분의 個人幕地는 不法훌地라고 볼 수 있다. 父母님 

의 훌地가 許可난 흉라고 응답한 比率은 市部에서 55.2%인데 비해 

那部에서는 25.6%로 지역 여건상 개인묘를 많이 쓴 결과로 해석된 

다. 부모님의 묘자리에 대하여 滿足하다가 52.7%, 不滿足하다는 

9.1%였으며 不滿足 理由로는 거리가 벌어서 31.7%, 타인의 산이라 

서 25.5%, 明堂이 아니기 때문에가 16.1%로 나타났고 移賽을 원하 

는 場所로는 個人훌가 35.6%로 제 일 많았다. 

다. 祖上의 훌를 移賽한 經驗이 있는 사람은 26.3%였고， 移훌理由는 

家族(先山)훌地로 옮기기 위해서가 28.2%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때문에가 20.2%, 合賽하기 위해서 16.9%, 明堂이 아 

니 라서 12.9%順으로 나타났다. 

第 2 節 論 議

짧究結果에 寬味를 부여하는 것은 다음 장의 政策代案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分析된 結果를 意識과 

行態로 區分하여 論議를 展開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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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幕地制度에 대한 意識

가. 훌地에 대한 問題意識

우리의 地理的 與件에 비해 묘지면적이 계속 增加하고 있는 사실에 대 

해 흉地問題가 심각하니 국가에서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70.7%가 意識하 

고 있고， 1987년에 조사한 자료(윤양수， 1987)에도 묘지의 據散과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에 대하여 70% 이상이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2, ‘87, ’89년도에 조사한 자료(김 태복， 1992)에도 각각 

39%, 50%, 78.3%로 年次的으로 흉地問題에 대한 意識程度가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나 本 結果와 附合되고 있다i 이는 앞으로 흉地難에 直面하기 前

에 현행 묘지제도 改善의 必要性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국토의 경제적 이용가치면에서도 改善되어야 함을 示埈하고 있다. 

나. 흉地 法律에 대한 認知度

훌地制度와 관련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9호)이 있 

다. 이 法律의 有無 認知度는 37.9%에 불과하여 우리의 舞훌文化는 전통 

적인 慣行에 따라 이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현행 묘지제도가 그 效力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解析된다. 

理舞을 하는데 있어 관할 관청에 申告 해야한다는 사실도 43.4%만이 알 

고 있어 弘報·혐豪의 必要性을 示埈하고 있다. 또한 묘지문제를 改善하기 

위해 規制를 違法한 경우에 따른 뽑則을 彈化할 경우 이에 대한 意見中

25.8%는 지킬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지키지 않겠다고 答하여 훌地法律이 

지금까지 有名無實하게 그 效力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흉地面積에 대한 意識

#홉흉 171 당 法的 면적이 個人훌는 80m'(24평)， 30m'(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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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실제의 러有面積은 평균 50m' (15평)로 이는 외국(3-4m')에 비해 월 

등히 넓다. 이같은 面積 크기와 理賽을 위주로 한 慣行이 合하여 묘지의 

입有率 增加를 가져왔고 縮小의 必要性이 대두된 것이다. 本 調훌結果 

46.1%가 縮小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으나 연.4%는 현행 그대로를 원하고 

있어 問題意識과 서로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어 基準面積을 縮小할 경우 

어느 정도 選守할 지가 의문시된다. 기준면적으로 제시된 면적은 평균 

2.9평으로 3평이내가 제일 많았다. 面積基準을 정함에 있어 외국의 사례， 

우리의 실정，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겠지만 개인묘， 집단묘의 치

이를 最小化하고 國家의 施策(국군묘지의 경우 사병과 장성간에 차이)도 

改善하는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火舞에 대한 意識 및 態度

현재 火賽率은 19.1%(보건사회부 1994)로 매년 0.5%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趣勢이지만 外國에 비하면(제2장 참조) 월등히 낮은 寶情이다. 따라 

서 環흉 1기당 점유면적은 넓고 火賽率은 낮은 것이 우리 흉地制度의 

像이며 問題이다. 그러나 本 調훌結果 火賽 찬성률이 50.1%이고， 화장을 

反對하는 집단 중 반대의사를 고집하는 40%를 除外한 나머지는 與件變化

에 따라 贊成하는 쪽으로 意識轉換이 據想、되므로 앞으로 화장율의 증가를 

示埈하는 것으로 解析된다. 화장률의 증가 폭을 높이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弘報·양豪의 彈化와 사회지도층의 率先畢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 納骨훌(堂)에 대한 意識

흉地面積을 縮小하고 화장에 대한 否定的인 意識(태워 없어진다)을 減

少시킬 수 있는 舞훌 施設이다. 이는 時限附 흉地制度와 유관하여 時限

이 지난 遺歡는 화장을 하지 않고도 地下에 安置할 수 있는 長點이 있어 

火賽을 반대하는 f需敎界에서도 納骨흉 安置를 전제로 한 火賽에 대해서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어 納骨훌의 現代化와 據充이 요구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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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결과 23.6%만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 알고 있어 弘報의 필요성이 

切寶하며， 家族納骨흉를 보급할 경우 53.9%가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바. 時限附 훌地制度에 대한 意識

緣故者의 要求에 따라 매장기간을 限時的으로 定하여 期間이 지나면 집 

단묘， 집단납골묘(당) 등으로 移賽하여 묘지를 再整備 할 수 있고， 再使用

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아직 우리의 文化 情績上으로 볼 때 時期的으 

로 이른감이 있으나 훌地難을 눈앞에 둔 우리는 이의 導入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조사결과도 62.9%가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 큰 障暗가 없음 

을 示俊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門中(宗中)， 家族흉地 等에는 例外規程을 

두어 副作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拉行되어야 할 것이다. 

사. 幕地 申告制에 대한 態度

훌地 法律의 有名無寶은 不法훌 無緣樓흉 호화묘의 발생을 招來하였 

다. 이러한 묘를 整備하고 제도 改善에 필요한 資料를 얻기 위해서는 묘 

지실태의 把握이 필요하다. 이의 方法으로 훌地一齊申告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하도록 할 경우 5.3%만이 하지않겠다고 하여 施行上의 문제 

없을 것이며， 法律 改正에 앞서 施行함이 效果가 클 것이다. 

아. 훌地 再使用에 대한 意識

風7.K地理의 영향으로 터에 대한 關心이 높다. 따라서 他人이 사용한 

흉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부가 있을 것으로 鍵想된다. 그러나 

흉地難을 解決하고 時限附 흉地制 響入의 效果를 提高하기 위해서는 훌地 

의 再使用이 慣行的으로 定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44.6%가 再使

用을 찬성하고 있어 肯定的인 評價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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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個人흉에 대한 意識

集團으로 조성되어 있는 훌뜰 제외한 것을 個人훌라고 한다. 이는 面

積， 設置地域， 許可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制度改善에 주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個人훌 조성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없다(50.7%)를 포함 

하여 찬성한다가 22.5%로 대부분이 肯定的으로 認識하고 있어 이를 제도 

적으로 規制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 風水地理와 宗敎의 影響

전통적으로 理賽과 明堂을 選好토록 意識을 지배해 온 風水地理에 대해 

20.9%만이 안믿는다고 답하여 信賴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火賽率이 

높고， 이를 믿지 않는 先進國을 볼 때 터에 따라 吉때網福이 있다고 믿는 

우리의 意識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믿고 있는 宗敎가 장례방법 묘지선택 등에 影響을 미친다고 

31.2%가 의식하고 있어 흉制改善에 宗敎는 障짧要因이 안될 것으로 思料

된다. 

카. 훌地造成地域에 대한 意識

外國과 같이 면적을 縮小한 흉地， 納骨흉(堂)를 주거 空間內에 造成(設

置)하는 것에 대해 30.6%가 찬성하여 施行에 앞서 示範的으로 運營하면서 

묘지에 대한 購惡意識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타. 훌地 基地權에 대한 態度

肯定的인 면보다는 否定的인 목적으로 使用되고 있는 훌켠基펴權에 대 

해 56.9%가 閒노를 찬성 하고 있어 廢係部處와의 협 의 및 法的 檢證을 거 

쳐 폐지 또는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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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子孫에 대한 幕地管理 했待意織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가정의 증가， 훨地에 대한 탬;識의 變化는 

자손에게 祖上의 묘지관리를 期待할 수 없을 젓이라는 假定은 本 하생liJ김 

果 42.7%가 否定的으로 意識하고 있어 이플 뒷받침하고 있다 자손에 대 

한 否定的인 의식이 점차 높아진다면 새로운 활地1tIJ1찮의 :횟求率이 함께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짧制가 수 

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 흉地制度 改善을 위 한 弘報·홈쫓 方法

傳統的인 의식의 變化와 새로운 훌地制度를 弘報·땅象하는 방볍으로- 放

送媒體(라디오， T.V)가 55.8%로 가장 많고， 學校敎育이 26.2%로 나타났 

다. 현재의 敎科內容이나 放送媒體에서 다루는 풍地에 대한 內容(성표， 

제례 등)이 傳統的인 f需敎思想에 치우쳐 있어 社會的인 여건의 變化가 優

先되어야 할 것이다. 

2. 舞훌 行態

가. 本人의 흉地準備 

調훌對象者-의 19.4%가 본인 또는 배 우자의 흉地를 確保하고 있고， 자손 

들에게 바라는 흉地는 個人흉를 가장 많이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祖上훌 造成 行態

作故하신 부모님의 묘를 현재의 位置에 쓴 理由는 先 UJ이라서가 63.1% 

로 가장 많고， 묘자리 선택에 있어 80.6%가 明堂자리륜 선택하였고， 묘지 

許可與否에 있어 46.9%만이 허가난 묘로 알고 있다. 이러한 結폈는 앞서 

意識 부분에서 言及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뀔휠쩔， {댐/、젤， 맺‘堂， 넓은면적 

등을 選好하는 意識行態로 集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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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移賽(개장) 寶態

26.3%가 移聲을 경험하였고， 移聲理由로는 家族훌地로 옮기고 싶어서가 

제일 많아 個人훌 選好를 뒷받침하고 있다. 

第 3 節 政策建議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家族의 훌地를 가까이에 두기를 원하며， 원 

하는 類型대로 훌地造成을 할 권리가 있다. 단지 땅이 부족하다는 식의 

理由는 이러한 權利를 제한할 수 없으며， 問題解決에 도움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훌制가 현행대로 持續된다면 不遠間에 흉地難을 겪어야 할 

時點에 와 있음을 動案하여 非生옳的이고 非合理的인 國民의 意識變化를 

主響하고， 묘지관리의 效率性을 높이며， 狀況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政府에서 개선하고자 提示한 理賽 및 훌地 등에 관한 法律改正

案에 대한 國民의 意識과 行態를 重點的으로 分析한 本 연구 結果를 토대 

로 훌地制度改善의 政策 方向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자 한다. 

1. 舞훌文化에 대 한 國民 意識變化

國民의 意識속에 뿌리깊게 擔在하고 있는 意識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키 

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漸進的인 意識變化를 위한 구체적인 弘報·혐 

豪 戰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具體的인 戰略 方案을 提示하면 다음 

과같다. 

가. 大聚 電波媒體를 통한 弘報·양豪 敎育

本 調훌結果 가장 많은 사람이 提示한 方法으로 意識變化에 中樞的이 

고， 效果的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달해 온 훌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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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묘지제도상의 問題點과 外國의 幕地制度를 소 

개하며， 국민들 스스로 不合理한 傳統的인 意、識에서 벗어나 새로운 훌制 

를 수용할 수 있도록 先導해야 할 것이다. 

나. 定規敎育을 통한 敎育

次善으로 제시된 방법으로 學校 定規敎科 과정을 통해 敎育을 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은 대부분 祖上의 묘에 대해 孝의 산물로 認識 하도 

록 傳統的인 意識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우리나라의 훌地制度와 문제점， 묘에 대한 擺念， 賽禮方法

을 소개하여 점진적인 意識의 變化를 짧響한다. 

다. 集團敎育

國民과의 接近度를 높여 弘報·햄豪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方法으로 

班常會， 각종 지역 딩生團體의 모임 , 職務敎育， 職場， 軍 등에 자료를 製

作하여 배부하거나， 各 團體의 소속원 중 講師 적임자를 選定하여 교육을 

屬修케 하고 傳達敎育을 하도록 한다. 

라. 社會指響層의 率先重範

外國의 경우 指導層의 率先훌範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음을 動案， 우리 

나라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더욱 效果가 클 것이 기대된다. 그 理由는 

本 調훌結果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묘제에 대한 問題意識과， 새로운 묘 

제에 대한 受容 意志가 높기 때문이다. 

2. 制度 改善

傳統的인 의식의 變化와 함께 寶錢할 수 있는 제도의 改善이 拉行되어 

야 한다.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家底의 增加， 祖上흉에 대한 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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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등은 새로운 훌制를 要求하게 될 것이다. 또한 훌地問題는 長期

的으로 그 深度가 나타나는 것으로 一定期間이 지나면 훌地難을 겪어야 

하는 심각한 局面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를 動案하여 長·短期的으로 대 

처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훌地面積 縮小

조사 결과 面積縮小에 대해 大多數의 呼應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흉地 法律規程上의 基準부터 우리실정으로나 外國에 비해 越等히 넓다. 

이의 縮小를 어느 정도 水準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단계 

의 審議 과정을 통해 定하겠지만 縮小는 반드시 해야 하며， 縮小의 폭은 

클수록 바람직하고， 集團흉와 個/\훌間에도 차이는 最小化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나. 火賽率 提高

우리와 文化園이 비슷한 나라의 火賽率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現在의 火賽率에 비해 화장을 

찬성하는 율이 높게 나타나 向後 火賽率의 증가를 肯定的으로 解析할 수 

있다. 또한 火賽을 반대하고 있는 需敎의 경우도 納骨흉를 전제로한 火

舞은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고 基督敎界에서도 이를 觀雙하는 立場에 

있어 火賽에 대한 弘報 火聲場 시설의 現代化와 據充이 뒷받침된다면 그 

效果는 더욱 클것으로 樂觀된다. 이와 함께 -定期間 화장을 하는 대상 

에게 報價制(화장장， 납골묘， 당 이용료 무료 및 할인 혜택)를 도입하는 

방안도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集團흉 利用率 提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個人흉에 대한 選好率뿐만 아니라 利用

率이 -높다. 相對的으로 集團흉의 利用率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많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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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設 集團흉의 施設을 公園化하고， 事後管理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의 利用 餘求를 極大化하며， 相對的으로 個/\흉 設置基準을 彈化한다. 

라. 時限附 理賽制 훨入 

앞으로 核家族化의 深化， 男兒가 없는 家숍의 增加， 흉에 대한 意、識變化

등은 祖上흉 관리를 자손들에게 期待할 수 없을 것이라는 假定에 대해 반 

수정도가 同意하고 있으며 本 制度의 響入을 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 

만 施行할 경우 일부 계층에서의 反對 또한 클 것이다. 이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例外規程을 두어 문제의 발생 소지를 막고， 本 制度의 目的이 

無緣故흉의 발생을 막고 훌地의 再使用에 있으므로 目的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時限이 지나면 遺骨을 정 리 하여 納骨흉(堂)에 安

置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施設의 據充이 要求된다. 

마. 無緣樓훌의 整備

全國 樓흉의 약 40%에 해당하는 750萬基의 無緣慣흉를 整備하기 위 해 

서는 樓훌一齊 申告를 실시해야 한다. 公 · 私設 公園흉地의 경우 묘적부 

가 비치되어 無緣樓흉의 파악은 어렵지 않으나， 全國에 散在해 있는 個人

흉地에 대하여 申告를 실시토록 하고 그 結果에 따라 신고된 많存의 無許

可 흉地는 많得權을 인정，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陽性化하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樓흉는 無緣樓훌로 간주하여 납골묘(당)로 이장 

제도를 보완한다. 

바. 環흉 齊申告‘ 寶施

無緣樓흉， 不法훌， 豪華흉 등을 索出하고 새로운 흉地制度를 樹立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樓흉에 대한 寶態把握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의 방법으로 樓훌 一齊申告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반수 이상 

이 기일내에 하겠다고 한 결과는 施行 可能性을 示埈하고 있으며， 이 

定期的으로 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98 

사. 火賽場， 納骨흉(堂) 施設의 據充과 現代化

새로운 흉制의 響入과 수요증가에 원활히 供給하기 위해서는 흉地代替 

施設의 據充이 必要하다. 

火賽 및 納骨制의 據大 普及을 위해서는 ü! 들 施設의 據充과 裝備의 現

代化가 優先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火聲場 시설은 老析

또는 落後되어 있어 施設改善을 위한 投資가 果敢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 뽑則彈化 

社會縣序를 維持하기 위해 法이 있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 

러나 흉地에 관한 법은 傳統的인 慣習과 慣行이 우선적이라는 固定觀念에 

따라 有名無寶한 寶情이며， 이를 本 調훌結果는 뒷받침하고 있다. 륨융則 

彈化만이 문제해결의 最善策은 아니지만 據防的 차원에서의 效果를 얻기 

위함은 물론， “아무리 벌칙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규제는 지 

키지 않겠다”고 하는 否定的인 意識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 樓흉 基地權의 修正 또는 閒止

본래의 텀的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어 副作用을 유발하고 있는 基地權

에 대해 반수 이상이 閒止를 찬성하고 있어 충분한 法的 檢證을 거쳐 修

整 또는 閒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豪華흉 設置 뼈制 

일부 階層에서 쓰고 있는 豪華흉의 波及되는 問題는 크다. 이에 대해 

대부분이 反對를 하고 있고， 흉地難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彈力한 規制를 

통해 이를 빼制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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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훌地 造成地域 調整

흉地에 대한 傳統的인 機惡感을 擺흉하고 새로운 훌制의 도입을 위해 

外國과 같이 住居 空間 또는 憐近에 축소한 묘지， 납골묘(당)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많은 수는(30.6%) 아니지만 이를 示範的으로 運

營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管理體系 改善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地域의 寶務 擔當者들로부터 收數한 意見

으로 “현재 묘지관리를 위한 하부조직이 미흡하고 담당인력이 부족한 실 

정하에서의 효율적인 묘지관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責任行政을 

할 수 있는 組織과 A力의 充員은 물론 管理體系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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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제도개선에 관활 국민의식조사 

1994년 

<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관심을 꿀고 있는 묘지제도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우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귀하의 의견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됨을 감안하시 

어 끝까지 짜짐없이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 

라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연 감사 하겠습니다. 

조사구번호 

주 } ι‘ 

가구주성명 

조사자성명 

조사결과 

I 7규번호 | | 조사표 번호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도 ---시 ---옵 --리 --번지 호 통--반 

口완료 

구) 여」 

웅답자구분 口가구주 본인 口가구주의 배우자 口기타 

(인) 조사 일시 --월--일--시--분--시--분 

口장기출타 口용답거절 口기타( 

한국보건사화연구원 

보 건 사 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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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각 문항을 잘 읽으사고 해당되는 번호앞의 口에 

V표를 하시거나 적합한 숫자 또는 말을 기특하여 

주십시오. --) 로 연결된 문항에 답하신 경우는 

그 문항도 반드시 탑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묘지채도 7웰션0웹 관한 설문엽니다* 

1. 귀하는 가구주(세대주) 입니까 ? 

口 1.가구주 이다 口 Z. 가구주의 배우자이다 

Z. 귀하의 성별은? 口 1. 남 口 Z. 여 

3. 귀하의 현재 연령을? 만 세 

4.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장손 입니까 ? 

口 1.그렇다 口 2그렇지 않다 

5. 귀하가 현재 믿고있는 종요는 무엇입니까? 

口 1.불교 口 2. 유교 

口 5. 천주교(구교) 

6. 귀하의 학력은? 

口 3. 천도요 口 4. 기톡요(개신교) 

口 6. 없다 口 7. 기타( 

口 1.무학 口 2. 국졸 口 3. 중줄 口 4. 고률 口 5. 대졸이상 

7. 귀택 가구주(세대주)의 현재 직엽은 무엇입니까?현재 하시는 일을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하시는일 

8. 묘지관리를 위한 법률이 있는껏을 알고 있슴니까? 

口 1.알고있다. 口 2. 모른다 

9. 현재 귀댁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식구)은 모두 몇분 이십니까?_--명 

10. (부모넘이 한 분이 라도 생존히l 계신분의 경우) 현재 부모넘은 누가 모사고 계십니까? 

口 1.우리가 모사고 있다 口 2. 장손(큰아툴)이 모사고 있다 

口 3. 독립해서 계선다 口 4. 기타(어디에 계신지요.?: 

11.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작고하신 경우) 작고하신 분은 누가 모셨습니까? 

口 1.우리가 모셨다 口 2. 장손이 모셨다 

口 3. 묵립해서 사셨다 口 4. 기타(누가모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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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국토는 좁은데 비해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口 1.문제가 심각하묘로 국가에서 대잭융 세워야 한다 

口 2. 문제가 되지만 국가에서 대책을 세을 정도는 아니다 

口 3. 아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口 4. 전혀 둔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13. 부모넘이 한분이라도 작고하신 분만 답하십시오.(생존해 계산분은 제외) 

(1) 묘소률 현재의 위치에 &사게 된 가장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口 1.션산(가쭉，문중묘지) 이라서 

디 2. 공설 공원묘지에 미리 준비해 푸어서 

口 3. 사설 공원묘지에 미리 준비해 두어서 

口 4. 종교단체묘지에 미리 준비해 두어서 

口 5. 공설(시립) 공원묘지인데 묘지구엽이 용이해서 

口 6. 사설 공원묘지인데 묘지구입이 용이해서 

口 7. 종교단체 묘지인데 묘지구입이 용이해서 

口 8. 남의 산이지만 묘지구입이 용이해서 

口 9. 기타(이유: 

口 10. 생존해 계신다 

(2) 묘자리툴 정할때 좋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골라서 하셨습니까 ? 

口 l 그렇다 ----…->1 누가 정하셨습니까 ? 

口 2. 그렇지 않다 口 1. 집안 식구률이 의논해서 
口 2. 집안 친척이 
口 3. 묘자리률 불줄아는 사람이 
口 4.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口 5. 기타(누가?: 

(3) 현재 부모넘율 모선곳은 허가가 난 묘지입니까? 

口 1.그렇다 口 2. 아니다 口 3. 모르겠다 

(4) 부모넘의 묘소에 다녀 오시려면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 

숭용차 연A로는 왕북 : 약 시간. 도보로는 왕북. 약시간 

대중교통으로는 왕북: 약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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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부모넘의 묘자리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 하십니까? 

口 1.매우만쭉 口 2 만촉 口 3. 보통 

口 4.불만촉~ 1 1.만쭉하지 뭇하는 。l유는 무엇입니까? 
뉴>1 口 1 남의 산이라서 디 2. 거리가 멀어서 

口 5. 매우불만쭉-1 1 디 3. 영당이 아니라서 口 4. 묘자리에 물이나서 
口 5. 관리하기가 어 려어서 
口{3.기타(이유‘ 

2.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연 어느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 
십니까? 

口 1.공동묘지 
口 3. 사설공원묘지 
口 5. 개인(선산， 문증)묘지 
口 7. 기타(어느곳· 

口 2. 공설 공원묘지 
口 4. 종교단체 묘지 
디 6. 납골묘(당) 

) 口 8 옮기고 싶지 않다 

14.뀌하께서는 집안에서 상(혔)율 당할 경우 묘지를 션정하는데 어느정도 결정핀이 

있습니까? 

口 L매우 많다 口 2. 많다 口 3. 보롱이다 口 4 거의었다 口 5. 전혀없다 

口 6. 묘가 준비되 있어서 관계가 없다 

15. 조상(부모를 포함하여 고조부모 까지)의 묘소중 옳기거나(이장)， 개장 하산 

척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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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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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L지역개발 사업 때문에 口 2. 묘지 사용핀 때문에 

口 3. 관리상의 이유때문에 口 4. 영당이 아니라서 

口 5. 합장 하려고 口 6. 션산(가축)묘지로 옮기려고 

口 7. 거주지 가까운곳에 모시려고 

口 8. 기타(이유: 

3. 어디로 옳기셨습니까? 

口 L 화장을 하였다 口 2. 공동묘지로 口 공설공원묘지로 

口 4. 사설공원묘지로 口 5. 종교단체묘지로 

口 6. 선산(가즉)묘지로 口 7. 기타(어디로: 



16. 귀하께서는 조상의 묘를 찰 써야 후슨이 잘 된다는 용수지리설율 어느 정도 

믿으섭니까? 

口 1.전적으로 믿는다 

口 3. 반정도는 믿는다 

口 5. 안믿는 연이다 

口 2. 대체적으호 믿는다 

口 4. 조금은 믿는다 

口 6. 전혀 안믿는다 

17. 듣아가산 조상의 묘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생존해 계신분은 제외) 

(해당되는 곳에 。 표 또는， 해당 번호룰 기륙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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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문 구 분 부 모 조부 ~.5:. 증조부 중조모 고조부 고a으모 

묘소의 유형은?(언호기입) 

1.화장찍다 
2. 공동묘지 
3. 공설공원묘지 
4. 사설공원묘지 
5. 종교단체묘지 
6. 개인， 가쭉，중중묘지 
7. 모른다 

현 위치에 모산 기간 
(번호기입) 

1. 3년 이내 이다 
2.5년 이내 
3.10년 이내 
4.15년 이내 
5.20년 이내 
6.21년 이상 되었다 
7. 모른다 

합장을 하신 분은? (。 표) 

묘소의 위치률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의 묘는?(。 표) 

1년에 최소한 1번은 성묘를 
다녀오시는분의 묘는? 
(。표) 

18. 귀하가 믿고 있는 종교가 부모넘이나 앞으로 본인의 장혜방법 또는 묘자리 

툴 택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율 미친다고 생각 하섭니까? 

口 1.매우크게 미친다 

口 3. 보통이다 

口 5. 건혀 미치지 않는다 

口 2. 크게 미친다 

口 4. 미치지 않는다 

口 6. 종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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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께서 앞ξ로 몰아가시게 되면 자손에게 장혀l방법에 대해 유언율 하시겠 

습니까? 

「口 1.하겠다 口 2. 하지 않겠다 

L-> 무어라 하시겼습니깨: 

20. 조상의 묘소 면적(전체)은 약 얼마나 됩니까?(합장이 아닌 경우 합하여 

명수를 기륙 하십시오) 

1) 부모의 묘소 약 ----명 2) 조부모의 묘소 약 ----평 

3) 중조부모의 묘소 약---형 4) 고조부모의 묘소 외느---명 

21.귀하의 집안에서 롤아가신분율 화장 하신적이 있습니까? 

r-口 1. 었다 디"2. 었다 

I I 1)언채 19 __ 년---월경 
L>I 2)누구를: 

3)당시 그분의 나이는: 만 ----셰 
4)화장을한사유: 
5)유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口뿌렷다. 口납골묘(당) 口기타 

22. 전체 국토면적중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 늘고 있어 이러한 둔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하는 것융 척극 원장 할 경우 어떻게 생각 하섭니까? 

디 1.찬성한다 口 2. 반대한다 

23. 화장을 초않합단고 생각하시는 분만 답하십시오.(반대는 다음질문으로) 

(1) 앞으호 귀하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손에게 화장해 주기를 유언 하시겠 

습니까? 

「口 1. 하겠다 口 2. 하지않겠다 

L>k유언혜연 딴들이 화장해 줄것으로 믿으섭니깨 

디 1. 해 줄것이다 口 2. 안할 것이다 口 3. 모르겠다 

(2) 화장율 한후 유골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 

口1.납골묘에 口2. 납골당에 口3. 산，강에 쁜린다 口4. 기타( 

(3) 화장하는 것을 친척이나. 이웃에게 핀하시겠승니까? 

口 1.핀하겠다 口 2. 판하지 않겠다 口 3.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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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모넘이 생즌히l 계신분의 경우) 부모닝이 돌아 가시연 화장하실 생각은 었습 

니까? 

口 1.나는 원하지만 부모닝이 반대하연 하지 않겠다 

口 2 나의 돗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뭇에 따를 것아다 

口 3. 부모닝을 설득하여 힐 것이다 

口 4. 기타( 

(5) 귀하께서 화장을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24. 화장을 발돼효노 분만 당하섭시오(찬성하시는 분은 다음질둔으로) 

(1)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의 지도층이 화장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반대의 

생각율 바푸설 ‘의향은 었으십니까 ? 

口 1. 바꾸지 않겠다 口 2. 바푸겠다 口 3 생Z껴11 보겠다 

(2) 화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口 1.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口 2‘용수지리설을 얻기때문에 

口 3.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기 때문에 

口 4. 조상에 대한 에의가 아닌것 같아서 

口 5. 자슨률로 부터 제사를 받지 못하기 때둔에 

口 6. 두번 죽는것 같아서 싫다. 

口 7. 이유는 없으나 호얘L하는 것이 싫다 

口 8. 기타(이유: 

(3) 화장율 하더라도 유골을 잘 정리하고， 납골표에 얀장하여 전통적인 

저l혜동 조상율 모시는데 지장이 없도확 한다면 화장율 하실 생각은 없으 

십니까? 

口 1. 그래도 절대로 원치 않는다 

口 2. 자손틀이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연 따르겠다 

口 3.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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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닝이 생존해 계신분의 경우) 부모님이 화장을 원하시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口 1.원하시연 그대로 따를것이다 

口 2. 원하시드라도 하지 않율것이다 

口 3. 모르겠다 

(5) 앞￡로 시대가 변하고， 자손률이 확장히는 것율 찬성하여 부모를 화장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口 1.유언을 하어서라도 적극 못하도록 하겠다 

口 2. 화장을 원치 않는다고 말응 하겠다 

口 3.윈쳐 않격만 g애 용l는대호 따툴 것이다 

口 4.;;<)식 하는대로 따르겠다 

口 5. 어떻게 하든 판심이 없다 

(6) 귀하께서 화장을 반대하시는 가장큰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25. 납골당， 납골묘가 어떠한 장묘제도인지 아십니까? 

口 1. 알고 있다 口 2. 모른다 口 3. 조금운알고 있다 

26. 다읍 문항중 확장율 하여 납골묘(당)률 할 경우 중은 점이 라고 생각하는 

문항에 。표 하십시오 

)1.부축한 묘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2. 먼곳까지 성묘률 다니는 언거로옵이 없다 

( )3. 장례에 따른 경비가 져렵하다 

( )4. 자연경관 훼손율 줄인다 

)5. 국토 이용율율 눔인다 

( )6. 호화묘지 둥 허혜허식융 줄일 수 있다 

27.묘지의 구업이 어려운 실정융 갑안할때 묘지의 재사용(이장하여 빈자리)은 

어떻게 생각하섭니까? 

口 1.찬성한다 口 2.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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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납골당， 납골묘는 척은 연적안에 많은 유골율 모설 수 있는 좋은점이 있습니 

다. 가족 납골묘를 만률어 보급 한다연 사용 하시겠습니까? 

口 1. 사용하겠다 口 2. 사용하지 않겠다 

L 
겼습니까? 

口 1.하겠다 口 2. 절대로 하지 않겠다 口 3. 생각해 보겠다 

29. 귀댁에서 상(喪)율 당하여 묘지 문제로 어려옵율 겪으선 일이 있습니까? 

「口 1. 있다 口 2 없다 

I I 1. 언제 있었습니까?년도 
I I 2. 어떤 어려옵 이었습니까? 
L>I 口 1.묘지구입이 어려웠다 

口 2. 영당 자리률 얻기 어려웠다 
口 5. 기타 

口 2. 묘지구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 
口 4. 장혜방법에 대해 가축간에 의건 

일치가 안되었다 

30. 현재 분묘 1기당 개인묘는 6명， 집단묘(공원묘)는 3명울 쏟도룩 하고 있습니 

다.이것율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섭니까? 

口 1. 찬성한다 口 2. 현행 그대로가 중다 口 3. 더 넓히는 것이 좋다 

실리실정에 적합한 묘 1기댐 연적은 얼마가 좋겠습니까 ? 
약명정도 

31. 일부 계충이 호화묘률 쏟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섭니까? 

口 1.자손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口 2. 본인의 자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口 3.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쟁각한다 

口 4. 법a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 

32. 호화묘라고 하연 묘 1기당 몇명 。] .... J에라고 생각 하십니까? 

약명이상 

33. 종충(문중). 가쭉묘라고 하어 묘지롤 개별격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口 1.찬성한다 口 2. 법으로 규채해야 한다 口 3 반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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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연고 묘지 풍 천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묘가 많승니다. 소위 주인없는 

묘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1.국7}에서 정비해야 한다 口 2. 현재 그대로 둔다 

l7 
口1.빠를수룩 좋다 口2.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口3. 장기적인 계획을세워 하는것이 중다 口4. 일정기간후에 하는것이 좋다 

2.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디1. 집단묘지르 모두 이장한다 口2. 집단 낭골묘로 모두 이장한다 
口3. 집단 납골당으로 모두 이장한다 디4. 기타 

35. 묘를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묘지 신고제도를 강화 하려고 

히운E데 。l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섭니까? 

口 1. 반드시 신고 하도록 해야한다 

口 2. 강제로 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口 3. 할필요가없다 

36. 우리나라는 산에만 묘를 쏟고 있는데 외국과 같이 주거지 인근에 공원화 

하여 하는것은 어떻게 생각 학섭니까? 

口 1.매우 바람직 하다 口 2. 바람직 하다 띠 3. 보롱이다 

口 4. 반대한다 口 5. 적극반대한다 

37. 개인적으로 선산이나 타인 소유의 산에 개인묘를 쓰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 

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묘가 국가적으로 어떠한 해가 있다고 생각 하 

시는지 다읍 문항충 해가 된다고 생각 되는곳 ( )에 。 표를 하섭시오. 

) 1.극토개발에 장L애가 된다 

) 2. 토지활용에 ;g-애가 된다 

) 3. 자연경관율 훼손한다 

) 4. 환경오염율 초래한다 

) 5. 묘지공급 부폭융 초래한다 

38. 귀하의 경우 롤아가시게 되면 자손률이 어떤곳에 모셔주기률 원하십니까? 

口 1.공동묘지 디 2. 공쉴 공원묘지 口 3. 사설 공원묘지 口 4. 종교단체 묘지 

口 5. 개인(가축，선산)묘지 口 6. 화장한후 납골묘에 口 7. 화장한후 쁜린다 

口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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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귀하 또는 배우자률 위해 묘지를 확보히l 놓으셨습니까? 

r-口 L 확보히l 놓았다 口 2. 못하였다 

〉어디에 마련 하셨습니까7: 

40‘묘지로 허가가 나지안은 곳(개인소유 산)에 묘소를 쓰는것은 불법 입니다. 이러한 

불볍묘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 하섭니까? 

口 L그대로둔다 

口 2. 벌금을 물게 하고 양성화 시킨다 

口 3. 벌금을 물게하고 허가난 묘지로 옳기도록 한다 

口 4. 벌금은 물지않고 허가난 곳으로 옳기도륙 한다 

口 5. 기타(어떻게: 

41.묘지의 면적，장소，신고 동에 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 

섭니까? 

口 L 알고 있다 口 2. 모른다 

42. 법적으로 정한 묘지의 연적，장소，신고 뭉율 위반할 경우 벌긍율 내거나 또는 정역 

을 살게 된다는 것율 알고 있습니깨 

口 1. 알고 있다 口 2. 모른다 

43. 매장 또는 개장(이장)을 하려연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섭 

니까? 

口 1. 알고 있다 口 2. 모른다 

44. 각 지방에는 작고 오래된 공웅-묘지가 산재해 있어서 경관은 효율적인 

국토판리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률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 

각하성니까? 

口 L 일정한 장소로 모두 이장융 한다 

口 2. 모두 유골율 정리하여 납골묘(당)에 옳긴다 

口 3. 무연고 표만 이장 또는 납골묘(당)로 옳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口 4. 무연고 묘만 이장 또는 납골표(당)로 올기고 나머지는 연고자로 

하여금옮기도룩 한다 

口 5. 현행 그대로둔다 

口 6. 기타(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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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귀하의 다음세대는 부모님융 비롯하여 조상의 묘에 대한 관리률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口 1. 찰 할것으로 생각한다-

口 2. 다소 변할지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口 3‘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율 것이다 

口 4. 전통적인 판혜는 찾아보기 어려올 것이다 

口 5. 기타( 

46. 일정기간이 지난 표는 대부분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이 오래 

되어 연고자가 없거나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묘를 정비하기 위하여 매장 

기간율 법으로 정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 하섭니까? 

디 1.한성한다 口 z. 반대한다 

t 
회수를 정한다면 몇년에 몇휘 연장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1)기본 매장기간 : 년 

2)연장빽수: 회 

47.묘지로 허가가 나지않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토지사용핀율 

주장하거나， 보호청구를 할 수 없도륙 하는것에 대해 어렇게 생각 하섭니까? 

口1. 찬성한다 口 2. 반대한다 

48. 공설 공원묘지，법인묘지에 대하여 생존히l 있는분이 묘지률 예약할 수 있도 

룩 하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口 1.찬성한다 口 2. 반대한다 

L예약할 수 있는 내l는 몇세로 핸 것이 짧니까?세 
49.묘지째도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판행〉율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것이라고 

생각하섭니까? 

口 1.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口 2. 신문율 통한 흉보 디 3. 관련법의 벌칙 강화 

口 4. 학교 교육에 포'tl-t>뻐 :;;L육 口 5. 기타(어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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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납골묘는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장혜방법으로， 화장을 하여 합(그룻)에 

유공율 냉어 일반 묘와 일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는 방법입니다.이러한 방 

법율 핀장 한다연 구l하 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口 1.하겠다 口 2. 하지 않겠다 口 3. 생각해 보겠다 

L 
口 1.함께 모시겠다 口 2. 함께 모시지 않겠다 口 3. 생각해 보겠다 

51. 다음 대상자중 화장율 하는것이 바랍직 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은 0표를 하섭 

시오. 

)연고가 없는사망자 

)수용시설의 푸의학 사망자 

)미혼 남，여 사망자 

)사산아 

)전염이 우려되는 전염영 감염 사망자 

)기타(대상율 기롭하여 주섭시오: 

52. 국가에서 묘지관리 대장율 만틀어 불법묘의 정비 둥 효율적인 관리률 하기 

위하여 묘지 일제신고툴 하도록 한다연 기일내에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口 1.기일내에 하겠다 口 2. 하지 않겠다 口 3. 생각해 보겠다 

53. 묘지에 판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여 귀하의 의견과는 다른 법적인 

강제 규정(예·화장，시한부 매장.납골묘 퉁)율 만률어 시행 한다면 그 법율 

어느정도 지키겠습니까? 

口 1.지킬수 없는것은‘절대로 지키지 않겠다 

口 2.지킬수 없는 것이라도 대다수의 사랍이 지키면 지키겠다 

口 3. 주위사람 관계없이 지키겠다 

54. 같으로 우리나라 묘지째도충 또는 장혜에 관해 우리국민이 생각율 바꾸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연 기록히어 주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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